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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엄격한 의미에서의 오늘날 우리 배달민족 (崙를겨레, 檀族)의 통일문제는 적

어도 우리 민족에게서 만큼은 祖國統一이라 불리워져야 한다.

물른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平和統一, 民族統一, 國土統-등 여러 統-論들이

많으나 이같은 모든 의기들을 광범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祖國流 -

이란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祖國統-이란 민족동질성회복에 의한 진정한 民族統一과 平和的 方法에

의한 국가적 동질성회복의 최고형태로서 國土統一이라는 명제들을 해겯함으로

써 배달민족모두가 최대한의 행복과 번 을 누리고자함인 것이다.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의견들과 정책들이 제시되었고 또

추진되 어왔다.

이같은 統一論議들이 당장에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해서 無意

味했거나 를漆했다고 쉽게 단정짓거나 경시해버려서는 결코 안된다. 통일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며 이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가 맞지않으면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적 관념적 조급성에서 지나치게 통일에의 비관론적 인 견해를 보

이는 것은 쉽게 냉소적인 경향으로 흘러 無關心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無

對策으로 연결됨으로써 오히려 통일에의 길을 더욱 멀게해버리는 反統一的 麥

勢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부단한 統一問題에의 관심과 함께 반

드시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統一論議의 無理論性, 統一政策의 카現實

性을 탈피할 수 있는 보다 科擧的이고 合理的인 統一理念의 定童과 統一는

案의 確立이다.

종래의 통일논의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통일논의의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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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 분석의 단위로서의 r統一 J이라는 추상적 재념보다는 r分斷 J

이라는 현실적 개념을 이제부터는 냉철히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까지 통일논의의 주류를 이루어랐던 非現實로서의 統」이라는 분석한위

에서 과감히 벗어나 現實問題로서의 分斷 .紛爭을 새로운 분석단위로 하는 硏

究方法論上의 전환과 이에 기초한 統一政策의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o1f.

이같은 인식에서 本 硏究에서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諸統一論들 중 보다 구

체적문제인 統一方案과 관련한 내용들을 Model별로 나눈 뒤 각 Model들

의 의미와 장단점,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등을 개진함과 동시에 그 Model에

속하는 주장들을 소개 .분석하 다.

그리고 이들 각 Model별 주장들과 그에 대한 평가작업을 끝낸 뒤 本硏

究者의 배달공동체건설른 (檀國建設論 )과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3단계에 의

한 배달민주공화국수립방안을 제시하 다.

硏究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章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範圍 .方法을 밝혔으며

II車에서는 國家聯合Model 의 의미와 특징, 聯邦國家Model 과의 차이점을 살

펴보고 이 Model 에 속하는 이동화교수의 컨페더레이션案, 閱丙天교수의 民族

聯合政府案, 李基遠교수의 南北共同委員會案, 張明奉교수의 南北韓聯合體案, 鄭재

吉교수의 5段階統一方案, 金大中총재의 共和國聯邦案/ 朴寬用의원의 한민족연합

체案, 第6共和國政府의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내용들을 분석한 뒤 國家聯合

M o d e l 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Il[章에서는 聯郊國家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그 개념을 설명하고 역

시 이 Model 에 속하는 北韓의 高麗民主聯邦共和國創設方案, 천관우씨의 複合

國家案, 金種益교수의 聯邦國會構成案, 金永煥씨의 聯邦制統一案, 金重基씨의 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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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共和國創設案, 金洛中씨의 平和統一 3次7個年計劃案, 文益煥목사의 聯邦制 3段

階統-案, 進步政治聯合의 聯邦制統一案, 金浩鎭교수의 統一聯邦共和國案, 崔鳳潤

교수의 適渡民衆聯郊共和國수립案을 분석하 다.

린章에서는 꾸준히 논의되어온 中立化統一Model 의 엄격한 의미를 개진하고

金三奎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金龍中씨의 中立化流一案, 金錫吉씨의 民主中立化

統一方案, 社會大衆黨의 永世中立化統一案, 黃는寬교수의 韓率島中立化統一案, 鄭

相九의원의 高麗永世中立國案, 기타의 中立化統一論등을 검토하 다.

y章에서는 段階的 交流.協力Model 을 분석한 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金流三총재 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金鐘必총재의 5段階統一方案, 趙 淳교수의

4段階經濟統合案, 崔聖俊 .趙基洙교수의 3段階統一方案들을 살펴보았다.

인章에서는 辯證法的 變革統一Mode초 을 다루었으며 여기에서는 白基琉씨의

反外勢民衆解放統一論, 李在五씨의 自主.民主.統一論, KNcc 의 r民族統一과 平

和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 J, r해외동포회의 J의 統一論, 한겨레민주당의 한

겨레공동체案, 民衆의 黨의 反外勢民衆統一案, 社會民主黨의 聯合國家案, 吳忠一

목사의 民族共同體建設案등을 분석하 다.

이상의 諸 Model 들을 비교.분석한 뒤 流章에서는 분단극복의 새로운 통

일론으로서 本硏究者의 배달공동체건설른과 그에 따른 民族.民主.民生의 3

대이념을 소개하 다.

그리고 이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배달공동체형성 (THE K O R E A N C O M M U N -

工TY) - 배달민주공화국수립 (THE UNITE STATE OF KOREA) :南北聯立政府 . '

배달민주공화국수립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二元執政府淸州 3

단계에 의한 二元執政府制 배달民主共和國수립방안을 제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濯章에서는 몇가지 전망과 제언으로서 結論에 대신하 다.

사실 방안이 없어서 통일이 안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복잡한 통일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시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

. 3 .



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의 준비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요컨대 r韓民族 J과 r朝鮮族 J으로까지 나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타파에

本硏究에서 제시한 r배달공동체건설 J論과 二元執政府制 배달민주공화국수립방

안이 새로운 시각제시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기여하 으면 하는 바 간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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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間 題 의 提 起

1 . 硏究의 目的

祖國統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드높은 가운데 새로운

차원에서의 통일논의가 擴大되고 있다.

旣存의 통일논의가 통일의 當爲性이나 名分强調, 통일논의의 자유보장 등에

대한 것이 主流를 이루어왔던 데 비해 점차 통일방안이나 交流方案 등 보

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政治圈에서 국회공청회등을 통해 각 政黨.社會團體 .개별인사의 통일

론 등을 公開討論하고 이의 接木을 試圖하는가 하면 民經團體에서도 直接 北

韓과의 接觸을 주장하는 등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견표츨이 눈에 띄고 늘고

있다.

이에 따라 旣存의 다분히 名分論的이며 추상적이었던 統一論에서 脫皮하고

과도단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림행됨으로써 한때 體制聯合이라

는 새로운 槪念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統-모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

그 결과 政府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새로운 統一方案을

통해 南北聯合 (The Korean Commonwealth) 등 통일의 과정에 필요한 구체

적인 과도단계의 설정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틀일모델을 提示하 고, 在野

나 학생운동권 등에서는 r民衆主體의 中立化 聯邦制統一 J 에 점차 합의를 보

이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外觀上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統一論議는 Z L

것이 이른적 기초나 과학적 接近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선전적인 구

호적 성격이나 현실성이 缺如된 이상른에 치우쳐 r말의 잔치J정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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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祖國統一問題를 국내정치의 인질화하는 경향도 나

타내고 있빠는 것이 分明한 현실이고 보면 문제의 深刻性은 더해진다.

이같은 統一論議는 論爭의 集種일 뿐 理論的 累積은 아니며 합의의 導出

보다는 자기선전적인 분쟁만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本硏漆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諸般 統一論議들 통일방안에 관한 주

장들을 모두 로아 그 長短點과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收

鱗 .包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는데 그 屬的이 있

다.

2 . 硏究의 範圖와 方法

이상의 硏究目的에 의해 本硏究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통일방안과 관련한 논

의들을 내용별로 國家聯合 Model, 聯邦國家 Model , 中立化統一Model, 段階的

交流 .協力Model , 辯證法的 變革統一 Model 등으로 분류하 다. 그러나, 민족

전체에 反하는 武力統合Model 은 除外하 다.

이어서 각 Model들의 槪念的 정의와 함께 그 장단점을 理論的으로 구명

한 뒤 각 모델에 속한 주장들을 分析하고 전체적인 Model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등을 평가하 다.

이상의 각 Model 별 분석이 끝나면 이들 주장들을 총점검한 최종수렴체

로서 本硏究者의 배당공동체 통일른과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3단계에 걸

쳐 二元執政府制의 l民族 l國家 l體制를 완성하는 배달민주공화국건설를안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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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 家 聯 合 M o d e l

1 . 國家聯合의 意味

國家聯合 (Confederation,Staatenbund) 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

국가의 자격,즉 개별적인 國際的 人格(工nternational Persona초ity)을 유

지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條約에 의해 결합하고 특정한 권한을 2 유

하는 共同機構를 가지고 새로운 法的 實體(Juridical entity) 를 구성하는

國家結合形態이다.i)

國家聯合은 여러 국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대외적으로 동일한 人糖者로서

행동하기 위해 결합한 것으로 국제법상의 外交關係는 원칙적으로 각 구성국

이 처리하고 중앙조직은 단지 예외적으로 조약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對外

關係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國家聯合은 그 자체로서는 국가가 아

니며 극히 制限된 범위내에서 국제법상의 인격을 갖는데 블과하다.

이처럼 國家聯合은 結合根據를 國際條約으로 하는 國際法上의 國家統合이며

結合主體는 완전한 國際法人格을 갖는 國家와 國家의 結合이고 結合國 상호

간의 地位는 相互對等한 漆列的 關係에 있으되 權利能力과 行爲能力面에서는

그 結合條約내용에 따라 行爲能力은 제한된다.2)

1) J.H.W. Verzih츠 , 工n를출rn출를ion출초 Law in Hi雪를orical Persp警를를초구딘
v o l .2(Leyden, the Netherlands : Sijthoff, 1969 ),P.159 ;柳炳華를
r國際찹總論 J (서울 :一朝閣, 1985). pp.231~232 ;裵談濯, "國家의 類型

에 관한 硏究計, r法學 J第26卷i號(서울:서울대法擊硏究所, 1985),p.100
참조.

2 ) 張明奉, H國際聯合에 관한 硏究다, r國際法學會論叢 J제料 권제2호(서울,

대한국제법학회, 1988 ),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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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國家聯合은 단일국가성을 가지지 않고 구성국간의 상호협의체적인 성

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경우가 보통이며 중앙조직의 권한이 점차를를

화됨에 따라 聯邦國家形態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特徵을 보인다.

2 , 國家聯合의 特徵

國家聯合은 복수의 국가가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약

에 의해 결합한 국가결합형태로서 '새로운 法律關係 )를 형성하는 것일 뿐

<새로운 法主體 t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國家聯合은 국제법상 국가간의 결합이므로 聯邦(Federation. B u n -

desstaat) 과는 구별되며 保護國과 被保護國간의 保護關係와도 다르고, 구성

국간의 대등한 결합이라는 점에서 從麗的 國家結合과도 개념을 달리한다.3)

이렇듯 國家聯合은 대내외적 권리와 행위의 행사에 있어 複雜한 문제를 안

고 있는 개념인데 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特徵들로 要約할 수 있다.

@ 國家聯숌 자체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아니며 聯合構成國이 국제법상의 주

체이다. 따라서 原則的으로 국가의 國際責任은 각 주성국이 진다.

@ 國家聯合 구성국의 관계는 구성국간의 合意(條約 또는 規約등)에 의

해 이루어지는 데 國家聯合의 中央政府가 構成國政府에 종속한다는 特徵을 가

진다.

@ 構成國의 국민은 國家聯合 공통의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구

성국의 국적을 가진다. 따라서 구성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外交的 보호권은

해당 구성국만이 행사한다.

@ 대내적 統治權은 전적으로 국가연합 구성국이 보유하는 바 국가연합의

공동기구는 구성국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못하고 각 구성국이 공동기구의 결

3) Ibid.,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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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수락하여 立法措置를 취할 때에 한해서 구성국 국민들에 대한 구속력

을 가진다.

@ 國家聯合은 구성국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合議體로서 구성

국의 만장일치로 의시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동의 결의에 의하여 연

합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이 처리된다.

@ 國家驛合은 자신의 兵力을 가지지 않으나 국가연합이 구성국이외의 ?11

3 국과 전쟁을 하f 될 경우 각 구성국은 연합에 필요한 武力을 제공 하

여야 한다.

3 , 國讓聯崙과 聯邦의 差異點

國家聯合 (Confederation) 은 종종 聯邦(Federation) 과 비교되어진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국제법상 주체성의 유무 등 根本的인 문제등에서 부터

많은 차이점이 있다.

o 먼꼭 國際法의 主體라는 側面에서 볼 때 양자간에는 國家聯合이 그자

체로는 국제법의 주체가 아님으로써 國際的 人格(Internationa工 P e r s o n a -

lity)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聯邦은 그 자체가 국제법상 주체로서 國際

的 人格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4)

@ 結合의 根據면에 있어 聯邦은 '憲法 )에 의함으로써 國內法에 근거하

는 데 비해 國家聯合은 원칙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된 <條約5에 기반함으로

4) 이같은 점에서 聯邦은 '진정한 국가(real state) '라 할 수 있으나

國家聯合은 그렇지 못하다.

온.G . Starke, A n 조간출roduc를초on 출o 工料출출rna늘초onal Law, 9출h e d .

(London : Butterworth, 1984 ), P.109.

G .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 d .

(London : Stevens, 1967), pp.56~ 57참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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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國際法的 성격을 띤다.5)

따라서 聯邦은 단일의 연방헌법에 구속되는데 비해 國家聯合은 연합 子성

국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憲法을 갖는다.

@ 對內的 統治構의 문제에 있어서 聯部의 경우 연방정부가 지역정부 주

민에게 직접적인 統治權을 행사하지만 國家聯合의 경우는 구성국만이 구성국

의 주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차이점을 가진다.6)

驛邦.이 원칙적으로 聯邦政府가 對外的 統

U ..
c3'.::..:%:.::"'::: 못한 데 비해 國家聯合에서는 特定事項

에 한해서만 對外的 統治權을 가질 뿐 구성국이 행사한다.7)

@ 國籍問題에 있어 聯邦이 공통의 국적을 갖는데 반해 國家聯合의 國籍

이 아니라 소속 구성국의 국적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外交的 보 호

권은 각 구성국이 갖는다.8)

@ 兵力保有與否와 관련하석 보면 聯邦은 兵力을 보유함으로써 연방의 주

민은 연방정부에 대해 병역과 納稅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國家聯合의 경우에는 각 구성국들이 자체의 兵力을 保有할 뿐 U

가연합은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연합에서의 주민들은 각 구성

5)D.P. O'connell, 조n늘출r汎료를초onal Law, 2nd ed. Vo1.1 (London : s t .

e v e n s , 1970), pp.295.

6) G.V. Glahn, Law Among N출를초ons, 3rd ed.(New York : Macmi초초an ,

1976), p.66.

7) I . Brownlie, Principles of Pub초초c in를奮를n출늘초ona초 Law , 2 n d e d .

(Oxford : C초출rendon, 1973), p.79 ;M.M. 料h초출출理출간 , Dig출濫를. o f i n t -

ernational Law, Vol.1 ( Washington D.C. : U .S . Gov딘工料간警汎를 p r i -

nting office, 1963), p.222 참고 .

8)張明奉, r國家聯合事例硏究 J (서울: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i駱6),
p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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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해서만 兵役과 納稅의 의무를 가진다.9)

@ 구성국간에 武力衝突이 발생할 시에 국가연합구성국 상호간의 武力鬪爭

은 국제법상 戰爭으로 간주되지만 聯邦에서는 內亂이 된다. io)

@ 國際法 違反行爲가 발생할 경우 聯邦은 자신은 물른 지역정부의 국제

법 위단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國家責任을 지며 지역정부는 국제법상 국

가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해 國家驛合의 경우는 해당 구성국이 친가책임을 질

뿐 국가연합은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ii)

@ 安定性에 있어 聯邦은 안정성을 지닌 구적 결합인 데 비해 國家聯

合은 안정성을 缺한 잠정적 결함의 성격을 가짐으로씨 역사상으로도 단명한

경우가 많거나 聯邦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國家驛合은 국가결합를 형성하는 구성국에 국제법상 권리능력과 행

위능력이 없고 국가결합 자체에는 聯邦과는 석러 면에서 다르며 구성국에 국

제법상 완전한 權利能力과 行爲能力이 있는 국가결합인 人的 同君聯合 (per-

sonal Union)과 國際機構 (international Organization) 등과 구별된다.

또한 國家聯合은 각 구성국이 독자적으로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 행동한다

는 점에서 倂合 (annexation) 및 合倂 (analgamation) 과 다르며 구성국간

에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同盟 (Ai초ianc리 과도 차이가 있다. l2)

9) R . Aron, Peace and War(New York : Praeger, 1966), P.758.

io ) 工b i d .

11) J . Craw ford, The Creation of Statesin International Law(0xf-

o r d : cla re nd on , 1979), P.294.

i2) 張明奉, 州국가연합 (confederation) 에 관한 연구計, r국제법학회논총 J

제33 권 제2호 (서을 :대한국제법학회, 1988), PP.料 ~3o.참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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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國家聯合Model 統 -論議

l) 이동차교수의 컨페더레이션案

이동화敎授는 명실상부한 통일적 민족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南

北의 兩體制를 統合 .同質化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우선적 단계로서

<컨페더레이션 )을 제안하 다. i3)

즉 南北이 접근과 收鱗의 과정을 거쳐 완전한 同質化를 이룩한 후에 통

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百年河靑 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선 일

종의 컨페더레이션의 형태로서 南北韓을 결합한 연후에 점진적인 同質化를 促

進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李교수는 또 이같은 과도적인 형태는 통일문제의 현실적해결을 위하여 필

요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4 大國에 의한 한반도의 中立化도 주장하

다.

이에 따라 李교수는 민주사회주의의 理念的 기반위에서 통일을 이룩하고 美

軍은 한민족통일문제의 근본적 합리적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諸措

置를 선행적으로 취한 이후에는 撤收해야한다고 주장하 던 바 李교수의 統

一論은 민주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일과 한반도의 中立化를 주장하 다는 점에

서 特徵을 찾을 수 있겠다.

2) 閱丙天교수의 民族聯合政府案

閱丙天교수는 통일방안으로서 總選指向의 民族聯合方案 2 가지를 제시하 다.

가) 聯合政府樹立案 (第 l案 ) i4)

i3) 이동화, r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J (서울 :민주사회주의연구회 f

1984), pp.6 ~ 7.

i4).閨丙天, r 料 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통일방안연子 J (서울 : 日海硏究所,

1988), PP.27 ~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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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統一政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南北總選學로 수립함이 원칙이지만 현

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잠정적으로 과도적인 聯合政府를 세워 중간형태의 부분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南』總選을 指向하자는 것이다.

聯合政府는 과도적 일시l인 南北協力의 부분통일정부의 성격을 가지는데 南

北人口 비례로 南과 北의 국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民族聯合會議

에서 수립된다.

聯合國家의 名稱, 법체계 , 대표자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이 민족연합회

의는 분야별로 경제사회연합분과위 , 외교군사연합분과위 , 교육문화연합분과위 ,통

일협의분과위 등의 분과위를 둔다.

과도적인 聯合政府가 존속하는 동안 南北에는 별개의 정부와 체제가 인정

되며 각자의 국적도 인정되지만 南北은 다음과 같은 8가지 政策方針을 따

라야 한다. i5)

o 南北韓은 서로 다른 정치 및 社會制度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전국토에

데한 종합적 개발에 協力한다.

@ 南北間의 自由註來와 交通. 通信의 연절 및 전분야에 걸친 交流의 協

力과 연합을 실시한다.

@ 연합정부와 南北雙方政府는 긴장완화와 軍縮에 노력하며 休戰線一帶에 민

족연합경비대를 공동으로 편성 배치하석 충돌을 방지한다.

@ 南北雙方은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휴전협정을 블가침평화협정으로 바

꾸어 자주적으로 평화를 확보한다.

@ 南北은 각각의 독자적인 대외활동과 국제행사에 참여하지만 민족연합회

의의 결정에 따라 연합정부가 그것을 조정하며 그 일부를 행사한다.

@ 연합정부와 南北雙方政府는 .해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을 위해 공

l5) ibid.,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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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노력하고 협력한다.

@ 남북정부차 각각 체결한 현존의 국제조약은 존중하되 외국문제등 조정

이 필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南北雙方政府와 聯合政府는 총선에 의한 단일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이상의 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i6)

그 과도연합정부수립안과 연합 및 협력방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甫北

韓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으로 확정한다.

츠 南北한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과 민족연합회의 구성을 위해 남북동수

로 聯合政府創設委員會를 구성한다.

츠 統一을 촉진하고 南北韓의 모든 灌案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南北韓 當

局 最高責任者찰談을 조속히 개최한다.

나) 民族聯合會議案 (제 2 안 )

閨丙天교수는 잠정적 부분통일방안으로써 연합정부수립안이 여의치않을 경우

좀 더 느슨한 방법으로서 民族聯合會議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자는 民

族聯合會議創設方案을 제시하 다. i7)

따라서 이 案은 민족연합회의가 대외관계 군사문제등을 비롯하여 南北間의

협력과 통합 및 총선에 의한 단일정부의 창설문제등을 토의 결정하는 최고

기구라는 것외에는 聯合政府樹立案과 거의 같다.

즉 민족연합회의의 대표는 남과 북의 국회에서 同數로 선출하며 , 분과별위

원회를 운 하고, 총선통일까지 별개의 정부와 체제가 존속한다는 등 그 구

성과 운 , 그리고 연합적 협력방침에 있어 연합정부수립業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民族聯合會議의 창설과 연합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 실

16) ibid., pp.28 ~ 29.

17) Ibid., pp.29 ~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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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치와 관련하여 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체결과 南北韓當局最高責任者

會談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역시 연합정부안과 동일하며 단지 연합정

부창설우.원회 대신 민족통일협의회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3) 李基遠교수의 南北共同委員會案

李基適교수는 통일의 과도E기구구성방법으로서 南北共同委員會案과 國家聯合

案을 제시하 다. i8)

가) 南北共同臺員會案

이는 南北이 서로의 政治體制와 社會制度의 독자성을 尊重하되 理念과 體

制의 차이를 초월하여 相互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가며 헌안문제와 통일문제

를 包括的으로 協議.해결하는 협상조절기구로서 南北共同諒員會를 設置.運營

하자는 것이다.

南北共同委員會는 南北의 정부당국 및 국회대표 각기 2o명 이내의 인원으

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하되 윤번제로 하고 민족화합, 외교, 군사,

경제,사회문화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南北同數

로 하며 위원장은 매 회기시 윤번제로 한다.

l개월 이내의 회기로 4월과 lo월 연2회 정기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

는데 회기는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臨時會議를 개최할 수도 있다.

분과회의는 雙方合意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南北共同委員會의 事務 處理를

위해 南北은 각기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업무의 상호연락을 위해 5 명 이

내의 상주연락대표부를 서울과 平壞에 설치 운 한다.

이렇게 구성 .운 되는 南北共同委員會는 平和的인 민족를일안, 민족통일협의

회의 구성방안t 緊張緩和措置의 강구,군사적 對時狀態의 해소방안,정치 '經濟'

i8) 李基遠, r過渡統一政策機構에 관한 硏究J (서울 :일해연구소, l料8 )참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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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등 諸分野에서의 南北交流와 협력방안, 이산가족의 재회사업, 각계

인사의 상호방문과 교류방안, 기타 합의에 의해 제기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

는 기능들를 수행한다.

나) 國家聯合案

이같은 南北共同委員會案을 제시한 제 2 안으로서 南北이 하나의 통일된 민

주국가건설을 지향하며 世界各國과의 선린友好流僚 增進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공동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상호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을 締結하고 과도적

조치로서 國家鱗合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國家聯合은 최고기관으로서 南北頂上會議를 두며 o南北頂上會議는 南北韓 관

계개선과 협력에 관한 주요정책을 협의 결정하고 @남북간의 異見과 마찰을

최종적으로 조정한다. @頂上會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의장소는 서

울 평양을 교대로 한다.

南北頂上會議는 아래에 南北合同間僚會議를 둔다. o合同閣僚會議는 원칙적으

로 外交 .國防 .經辨分뙤 閣僚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해당

각료를 추가 참가시킬 수 있다. @합동각료회의는 南北交流 .協力 등 기본조

약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서 정상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시책마련, 南北協力實務委員으로 부터 제기된 사안의 협의 및 기타 중

요사항들을 협의 결정한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가 끝난 후 적어도 l5

일 안에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판문점으로 하되 합의에 의

해 바꿀수도 있다.

合同閣僚會議밑에는 南北協力實務萎員會를 설치한다.

o實務委員會는 공동위원장 l명, 부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南北韓 각기 l o

명네외로 구성하고 @판문점에 상설기구로 설치 운 하며 雙方의 요청에 따

라 회의를 개최한다. @委員會는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서의 결정 사항

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위임된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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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상정할 議案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

며 @이를 위해 판문점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한다.

南北쌍방은 각료급대표로 서울과 평양에 常駐連終代表部를 운 한다.

이상의 두가지 案을 제시한 李교수는 양자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

나 과도적조치로서는 南北共同委員會案이 보다 統一指向的이라는 점에서 바람

직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4 ) 張明奉교수의 南北韓聯合體案

張明奉교수는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각기 상대방의 현존 정치

처1저1 .사회제도 .독자성을 상호존중하면서 南北關係를 잠정적으로 相互共存的이

며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킨 새로운 南北關係를 설정.유지하는 방안으로서

南北韓聯合體 (Korean Confederation )案을 제시하 다. i9)

張교수는 南北韓聯合體統一方案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2o)

o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존중하며 平和공존관계를 설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信賴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완전한 통일의 기반을 構築하기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r國家聯合 J

의 결합체가 적절하다.

@ 남북한 모두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

큼 민족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南北韓聯合體案이

다.

@ 南北韓은 現存의 이넘과 사상제도를 서로 인정하면서 통일에 접근하려

는데 공통점 이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南北韓聯合體案이다.

i9)張明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計, r국제법학회논총 J제33권 제2호(서울
:대한국제법학회, 1988), pp.43 ~ 4 9 참고會

20) ibid., pp.44 ~ 45.



@ 北韓이 主張하는 연방제案은 남북 쌍방의 현체제와 사상을 인정하고 쌍

방간에 공동기구를 설치하여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림으로써 사실상 국가연합의 형태를 갖추자는 것인 바 이같은 내

용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이 南北韓聯合體案이다.

@ 남북 쌍방이 그동안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한 기구들의 기능이 국

가연합의 調節機構의 .그것과 유사하다.

@ 南北쌍방이 南北聯合體를 결성하기로 상호간

통합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며 統合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완전한 統一國家를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남북한연합체의 기본성격은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까지의 과도적인 중간

단계의 결합체 이다.

南北韓聯合體案의 제안이유를 이렇게 제시한 張교수는 남북한 聯合體의 결

성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南北이 잠

정적 내적특수관계 임을 1|.4히는 r남북한연합헌장 J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

r南北韓聯合憲章 J의 구성골격은 다음과 같다.2i)

o 남북한은 자주 .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연합을 결성하

으며 연합의 기본성격은 완전한 통일국가형성까지의 과도적 중간단계의 결

합체임을 밝힌다.

@ 남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적 주체성을 가져 외교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수행할 수 있으나 민족적차원과 통일지향적차원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한

다. 대내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남북은 서로의 이념과 제도를 존중하며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상호교류

21) ibid., pp.45 ~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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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함으로써 雷賴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간다.

@ 南北韓聯合體의 공동기구는 쌍방의 공식적인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공동

위원장을 둔다.

@ 연합기구의 권한은 각 기구들의 성격에 따라 통일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협의.결정사항의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

기구 또한 필요하다.

@ 연합헌장에는 남북한의 관계가 상호 외국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시까지

의 잠정적인 내적특수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결국 張교수의 南北韓聯合體案은 l民族 2體制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외적

으 로 는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대내적으로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

부간의 문제라는 분단국 특유의 二元的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라 하겠다.

5) 鄭用吉교수의 5 단계통일방안

鄭用吉교수는 공존의 개릴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른적 통일방안을 제시하

다.22)

o 준비단계 (한국내 국민화합단계 ) 23)

이는 남한 스스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과 남한내부의 문제들을 해

결함으로써 공존에 임하고자 함이다.

對北宣傳 .誇讓放送中止 및 북한정규방송청취허용, 학술모임 .체육행사등에 北

韓人 入國許容, 대학이나 연구소에 북한신문허용, 外國人의 판문점통과 .註來保

障, 공산권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韓國 自由襤來保障, 남북교류나 北方外交

에 반하는 관계법령의 개.폐지, 友郊國들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또는 비군사

22) 鄭用吉, r分斷國流一論 J (서울 :고려원, 1988), pp.358 ~376 참고 .

23) Ibid., pp.361 ~3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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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물자교역 지원, 국제무대에서 남북간의 對決外交 終總, 남북군사회담 당사

자 자격획득을 위한 韓美聯合司 作戰指揮權 引受, 남북교차승인 등의 작업들

이 이에 해당되며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도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간 -2

리고 國民和合을 이룬다.

@ 共存初期段階 24) :

南과 北의 불신의 .壁을 넘기위해 남북한이 합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단계

이다.

상주연락대표부설치 , 離散家族들의 生死確認 .서신왕래 .상봉주선 , 상호교역 , S .

역품목선정> 南北 文化 .藝術交流, 고대유물 교환전시, 京 .平축구전등 교환경기 f

南北大學生들의 r조국순례대행진 J과 體育交換競技, 기자들의 取料活動保障 > 經

濟協力, 南北經濟協力委員會設置 , 자연자원개발, 南北共同漁錯區域 設定,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되 특히 經濟交流가 바람

직한 것이다.

@ 共存成熟段階 25) :

이 단계는 공존초기단계에서의 각종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休戰協

定의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不可侵條約締結, 상호군축, 주한미군철수, 핵무기철거 f

u N 同時加入과 함께 남북 모두 反外勢 自主化運動과 反獨裁民主化運動으로 자

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다음의 국가연합 또는 연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북한에는 革兪的 충동감이 사라지고 남한에는 진정한 민

주적 안정이 이루어져 남북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 過渡體制의 設定단계 26) :

24) ibid., pp.362 ~3 6 6 .

25) Ibid., pp.366 ~369.

26) ibid., pp.369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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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단일글가로의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단계로서 國家聯合 共營邦 또는

聯邦制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정치사상 .경제체제 .정치제도가 이질적이고 대립

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國家聯合이나 共營邦이 더욱 合理的일 것이다.

@ 聯邦制로의 통일과 非價盟中立國宣布 27) :

제 4단계에서 採擇된 어떤 과도체제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

는 체제는 聯邦이며 연방정부가 구성되면 周邊 4强의 동의로 카同盟中立을 선

포한다.

결국 鄭교수의 5단계통일른은 韓國社會의 民主化를 바탕으로 統一指向事業

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北韓의 개방화를 유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

근하자는 것인 바 키同盟中立 聯邦으로의 통일을 최종적으로 보았다는 데 큰

特徵인 있다하겠다.

6) 金大中총재의 共和國聯邦案

金大中총재의 統一方案은 o平和共存 f @平和交流 f @平和統一의 3 단계 평

화통일방안핀 이의 과도적 중간단계로서의 共和國聯邦制로 대표할 수 있다.28) _:

o 먼저 平和共存의 단계란 전쟁의 抑制와 긴장완화에 대한 확고한 조치

로 南北韓 平和共存體制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休戰協定의 平和協定으로의 전환, 주변 4강의 보장이나 uN동시

가입을 통한 南北不可侵協定締結, 단계적 주한미군철수, 군작전권반환등을 실시

27) Ibid., pp.372 ~376.

28)김데중, 라나의 입장, 나의 포부간, r月刊朝鮮 J i985년8월호, P P . 2 1 4 ~

2 3 3 .

박 실,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은 이렇다", r민족지성 J l料8년 4월호
t

P P . 1 0 2 ~ 109.

조순승, "평화민주당의 통일정책 간, r민족지성 J l縮9 년4월호, P P . 151 ~

l54 .각각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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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平和交流의 단계는 남북간의 증오와 불신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의 격차를 緩和함으로써 동질성과 信賴性을 회복하는 단

계이다.

書信襤來 , 가족 친지방문등의 인도적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학술 문

화 체육 관광 등 91정치적 분야의 交流를 거쳐 물자교환, 통상거래 등 경

제분야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자는 것

인 데 이를 위해 南北責任者會談을 연례화시키고 定例南北閣僚級協議機購의 상

설화가 필요하다.

@ 이상의 平和共存, 平和交流의 단계를 거치면서 남북사이의 불신이 해소

되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平和統一의 단

계이다.

그런데 이같은 3단계 平和統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통일로 가는 과

도기적 중간형태로서 金大中씨는 共和國聯邦制를 제시한다.29)

남한에서의 민주정부수립 .北韓의 赤化野慾 포기와 美.B .中.蘇의 공동평

화보장선언의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는 이 공화국연방은, 남북이 서로

양피역에 理念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정부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내정불간섭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징적인 中央聯邦機構를 설립할것을 내세운다.

이 中央聯邦機構는 각 독립정부위에 양측 정부의 위임사항에 관해서만 극

히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는 상징적 기구로서 문화 학술 체육 언른경제인

도적 교류를 수행하는 일종의 國家聯合的 성격을 갖는다.

즉 南北은 각기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민간대표로서 聯

邦議會를 구성하는데 연방의회는 민족의 화해차 동질성회복, 평화체제의 증강

29) 김대중, op.cit., P P . 2 1 7 ~ 2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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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완전통일에의 길을 모색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l驛邦 2獨立政府體制밑에서 남북은 공존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

면서 상호이해와 조정을 바탕으로 국방 .외교권까지 그 권한을 中央政府로 이

관하여 완전한 통일정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다음 세대들의 몫

으로 남긴다.

결국 金大中총재의 共和國聯邦案은 상징적 수준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것으로서 최종 형태에 있어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연방공화국제의 채택가능성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7) 朴寬用의원의 한民族聯合體案

朴寬用의원은 l民族 l國家 l體制의 완전통일을 위해서 國家理合의 형성

은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을 제시하 다. 3o)

自主 .平和 .民主의 3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과 관련

하여 朴의를은 이제까지의 <信賴圖復 - 점진적교류 l 현안문제거른 ?이라는 기

본도식에서 과감히 脫皮하여 신뢰회복, 인적 물적교류, 정치군사회담등의 문제들

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역동적 .총체적 접근방식을 주장한다.

먼저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의 제 l과정은 통일로 가기 위한 整地作業으로

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즉 남북간의 상호신뢰 및 민족동질성회복과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은 인적를

물적교류의 획기적 확대 및 군사. 정치적 현안의 동시 해결속에서 가능한 것

으 로 이를 위해 休戰協定의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상호비방중지, 실질적인 군

축단행 ,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인 再檢討를 실시한다.

3o) 박관용, "한민족연합체 통일방안 ", r민족지성 J i熊9년4월흐출 P P . 1 4 2 ~

l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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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信賴圖復 분위기가 조성되면 체육.문화교류, 서신왕래 ,친지

방문, 성묘단교류, 취재.보도.관광의 개방, 교통통신의 자유이용, 방송. 청취의

開撚과 交流, 技術提携, 직접.합작투자추진, 직접교역의 확대, 민족사 복원운동

의 공동전개 ,제반 學術交流 등 각종 교류와 貿易, 共同事業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d 평화구조가 조성되면 제2과정으로 南北은 상호공 과

평화공존의 대원칙에 따라 남북쌍방이 참여하는 한민족연합체를 구성한다.3i)

한민족연합체는 남북한 지역정부에 대해 내치권 .군사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는 없으나 남북쌍방지역정부간의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매개체로 역할함으로써

民族共同體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 한민족연합

체의 실질적 상절대표기구이며 對外的으로도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한민족

위원회 >를 구성한다.

<한민족위원회 )는 남북한의 지역정부가 각기 쌍방의 理念과 g靈淸L| 인정

하는 ;Q內定不구涉을 원칙으로 南北同數의 의원들로 구성하되 각정부의 副

總理級 각료를 공동위원장으로 두며 공동위원장은 각 지역정부의 대표로서 인

정된다.

한민족위원회는 남북쌍방정부의 諸般意見들을 교류하며 한민족공동체완성노력

을 지원.감독하는 데,특히 入的.物的交流는 물론 지속적인 軍縮協商을 매

개하여 한반도의 4구적 평화군축을 도모한다.

한편, 한민족연합체는 '한민족회의 )도 구성할 수 있는데 한민족회의는 남

북한의 ? 地域으로 부터 선출된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결키구로 한민

족연합체의 존속여부 및 한민족위원회의 活動狀況에 대해 의결.감독하는 권

한을 갖는다.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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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원은 이같은 국가연합성격의 한민족연합체를 통해 窮極的으로 l民族 1

體制 l國家의 완전통일된 한민족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 하 는데, 이같은

朴의원의 한민족연합체안은 완전한 통일국가건설을 위한 조건과 첫단계 제시

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大統領은 i989 년9월 ll일 國會特別演說에서 제6공화국의 새통일방안

으 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 다.3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 KNC) 은 과거 정

부의 통일방안이 보여왔던 중간과정에의 미홉함을 보완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韓徵을 찾을 수 있다.

自主.平和 .民主를 통일의 3大原則으로 해서 의.회민주주의국가의 통일국가

를 지향하되 民族共同體의 개념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은 南北對話推進 (정상회담 ) f 남북연합단계 f 통일민주공화국실현단계의 과

정을 거치는 단계적 통일론이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찰

燎 먼저 제l단계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기 위

해 민족공동체헌장 )을 채택하는 단계이다.

민족공동체헌장은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할 때 까지 南北關係를 규율하는 기

본장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南北韓 기본관계 , 상호불가

첨에 관한 사항, 남북연합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는다.

이는 南北頂上이 합의, 확정하고 각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동시에 공포함

으로씨 발효하게 된다.

@ 南北頂上會談에서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면 통일국가의 중간과정으로서

남북 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단계로 들어간다.

32) 국토통일원, r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J (서울:국토통일원 )참고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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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각자의 外交 .군사권을 保有한 主權國家로 남지만 민

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밑에 연합의 형태로 묶어짐으로써 暫定的으로 국가

간의 관계.今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특수한 槪念이다.

따라서 南北聯合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교과서적 게념과는 다르며 기

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

합을 지향해가고 있는 유럽공동체 (Ec) 나 노르딕연합체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남북연합에는 크게 4 개의 機構가 있다.

南北頂上會議 (The Council of Presidents) 는 南北閣僚會議와 남북평 의회

에서 협의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기구이다.

南北閣僚會議 (The Council of Ministers) 는 南北 쌍방 綠理를 공동의장

으 로 南北 각기 lo 명 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하며 남북간의 諸般 현안문

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협의 .조정 및 그 실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각료회의는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분야의 5 개 상임위원회

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산가족재결합문제,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 문제, 국

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浪費 방지 및 해외동포의 權益伸張 문제, 남북사회개

방과 다각적인 교류 .교역 .협력추진문제 , 민족문화창달문제, 공동번 의 경제권

형성문제 , 군사적 信賴構縮과 軍費統制問題, 休戰協定體制의 平和體制로의 대체

문제 등을 협의한다.

南北平議會 (The Council of Represontatives) 는 loo 명내외의 南北同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諮問, 統一憲法基礎 멎 통일실현

방법과 절차마련등.른 기능을 하는데 통일국가의 政로理念 .國家形態 ..國號 등

을 논의하고 대외정책의 基本方向이나 정부형태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z의

방법 시기 절차등을 토의 합의한다.

共同事務處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지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

한 실무적 문제를 관장하고 서울과 평양에 常驗連絡代表部를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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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南北聯合實現을 위해 비무장지대내인 경기도 장단읍에 평화구역을

설정, 南北聯合機構의 건물과 각종 회의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南北間 多樣한

交流와 協力의 통로를 제공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諸般施設

들을 건설해나감으로써 민족출동체를 指向하는 시범지역으로 기능토록 한다.

@ 南北平議會에시 마련한 統一憲法草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

정.공포하고 이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단일 민주국가이며 국회는 지역대표성을 터는 上

院과 국민대표성을 띠는 下院의 兩院制로 구성한다.

통일국가의 정책기조는 민족성원전체의 참여와 機會가 균등하게 보장되며 자

유로운 주의.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

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기여 ,모든 나라와 善隣友好關係維持등

으로 한다.

統一國家의 정책기조는 민족성원전채의 참여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며 자

유로운 主義.主張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

진,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世界平和寄與,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유지등

으로 한다.

이처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최종단계에서 민주적방식과 절차에 따른 통

일헌법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여 統一民主共和國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기본 骨格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간단계적 성격의 통일과

도체제인 남북연합의 槪念을 도입하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민족공동체회복이라는 民族統一을 통해 국가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論理性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

나 첫단계를 北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南北頂上會談으로 설정하고 있는점)

窓口多元化를 주장하는 재야촉에서 대통령의 핵심적 역할수행을 반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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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등에서 이를 어떻게 如何히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실현성이 3 .

게 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 國家聯合 M o d e l 統 -論議의 評價

國家聯合Model 은 8o 년대 중반이후 부터 聯邦制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

으로서 조금씩 논의되어 오다가 第 6共和國들어서면서 政府側에서 體制聯合등

과도단계논의가 本格化되면서 크게 관심을 모으게 된 Model 이다.

國家聯合Model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r사실상의 國家狀態化 J된 南 北 사

이의 業質感과 갈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타당성과 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나 이 Model 은 이름자체에서도 나타나듯이 國家간의 연합형식을 취함

으조써 2 개 국가화의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指

摘되고 있다.

엄격한. 의미의 국가연합이 되기위해서는 쌍방간의 국가승인작업이 있어야 하

며 그럴경우 분단의 合法化라는 비난과 한반도내의 유일정통성 논리에도 수

정을 가해야하는 동시에 현재 南北이 각자의 헌법에 表記하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토에 대한 主權主張에도 변화가 와야한다.

이렇듯 많은 작업들이 原則的으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남북이 특수한 국가

연합Model 방식을 합의한다면 즉 법적으로는 상호 국가로서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실체 정도를 인정하되 실질적으로른 最大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

면서 양보와 합의를 기할 경우 어떤 Model보다도 적용가능성이 큰 M o d e l

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적어도 理論的으로나 현실적으로 l民族 l國家 l體制의 最終

統一國家로 가기위한 첫 단계로서의 적용가능성이 가장 큰 Model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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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聯 邦 國 家 M o d e l

l . 聯邦國家의 意味

聯邦國家 (Federal State) 는 複數의 支分國으로 구성된 國家로서 중앙정부

조직이 완전한 국제법상의 능력을 가지는 반면.연방의 구성국정부조직은 극

히 제한된 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行使할 수 있는 複合的 國

際人(composite International Persons) 의 한 형태이다.33)

聯邦國家는 그 자체의 정부기관을 갖고 연방구성국과 연방구성국의 주민에

게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國際人인 것이다.

대부분의 연방국가에서 대외정책은 聯邦政府에 의해 수립.수행되며 연방국

가만이 戰爭을 수행하고 강화하며 정치적 군사적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데 비

해 연방구성국은 이같은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34)

따라서 연방국가는 국제법의 觀點에시 볼 때 '진정한 국가>인 것이다.35)

이같은 연방제는 두 주권국가의 단일적 통합이 어려울 때 각각의 상대적

독림성을 유지하면서 채택할 수 있는 국가통합방법의 하나로서 정치적 제도

의 統合을 경제.사회 .문화 등 非政治的 요소에 선행시키는 통합형태라 할

수 있다.

33) I . Bernier, 조간를警rn출를츠on출초Legal Asp출票를를 of ped출를출초초를聯(London :

Longmans, 1973), p .13.

W.L. Gould, A 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New York :

Harper, 1957), P.200 참고 구

34) A.E. Evan, " Self Executong Treaties in the United S t a t e s o f

Amer ica " , B.Y.I.L., Vol .30, 1953, pp. 181 ~ 182.

35) ibid.,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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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聯邦國家의 特徵

연방국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權力關係가 일반적으로 對等性의 원칙

에 있다.

연방국가건설에 있어 연방구성국들이 주권을 연방국가에 위임함으로씨 연방

정부가 對內外的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主權을 힝사한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완전히 上下關係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부분 독

자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의 한계문제가 쉽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방국가에서는 聯邦政府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백히 표기하는 성

문헌법을 지닐 수 밖에 없는 特徵이 있다.36)

다음으로 聯邦國家는 지방정부의 권위보장을 위해 支邦政府의 대표들로 구

성되는 上院을 둠으로써 양원제의회를 運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7)

연방체제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지역단위를 대표하는 의

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가는 또 근본적으로 劃一性보다는 多樣性을 중시하기 때문에 키中央

執權化 (non-contralization) 의 특징을 갖는다. Q )

이와 함께 연방국가는 일반적으로 權力을 지역적으로 分配하는 특징을 보

인다.

宗敎 . 이데올로기등을 기준으로 하는 聯邦制度 理論的으로는 가능하지만 역

사상 실재한 연방제도 모두 지역을 기초로 하여왔던 것이다.

za D.J. Elazar, " Ped출를출초초sm '') 초汎를he Ne w Encyclopaedi출 B r i 늘출汎ri .

ica, Vo1.7, ISthed, (London : H출초출간 Hemingway B警汎支on, 1980), p .

2 o 5 .

37) U.K. Hicks, Fed登들출초초료m : Failure and Success (London : M a c m i l -

lan, 1978), P.175.

38) D.J. E초眞惡출를) op .雲초를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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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을 기초로 각기 상이한 집단의 대표에 대해 中立과 平等(r l e u -

trality and equality) 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양상을 보여찰던

것이다.39)

이같은 특징들 외에도 연방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聯邦政府와 地方政府사이

에 마찰이 생길 경우 그것을 중재할 최고연방법원이나 헌법재판소등이 성문

헌범이 .반드시 明記되어 있다.4o)

결국 연방국가는 단방제적인 것도 그렇다고하여 분리주의적인 것도 아닌 것

으로서 연방창설에 따른 旣場利權이나 旣得權q 축소등에 따른 반발등으로 인

해 惡解되기 쉽다는 弱點도 함께 가지고 있으나 다양성을 重視하는 複合社

會에 보다 融通性을 기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모델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3 . 聯邦國家Mo del 통일논의

l) 北韓이 高麗民主聯邦共和國創設 方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방안은 高麗民主聯芳共和國創設方業이다.

그러나 北韓이 l96o 년이후 줄기구게 聯邦制를 주장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자

세히 보면 6o년대와 7o년대, 그리고 8o년대의 그것이 각각 다름을쉽게 발 . .

견할 수 있다.

북한은 i96o 년에 치음으로 南北聯邦制를 거른했는데 4l) 이때의 남북연방제

案은, 연방제하에서 남북 두 정부의 독자적 정부활동이 보장되며 연방의 7 1

弱)金明基, r남북한연방제통일른 J (서울 :탐구원, 1988), p.26.

40) D.J. Elazar, op .cit., p.206.

4l) 북한은 l96o 년 8.l5해방 l5주년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을 통해

최초로 남북련방제창설을 제안하 다.

이 한 위음, r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上J (서울 :온누리, 1989), pp.109

- ll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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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남북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과도적인 통인형태라고 스

스로 밝힘으로써 국가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후 l973년에는 高麗聯邦共和國案을 다시 제의하 는데 , 이는 統一에 이

르기까지의 과도적조치로 남북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존속을 인정하고 두

政府의 독자적인 정부찰동을 계속하면서 南北同數의 대표로 조절기구를 만들

어 이로 하여금 南料關희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조치를 취해나가자는 것

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 때의 주장역시 분명히 국가연합이지 연방제가 아니었으며 과도적 단계

임을 밝히고 있었다.

이같은 北韓의 高麗聯邦共和國案은 l98o 년에 들어서면서 '民主 )가 추가된

高麗民主聯邦共和國案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전제조건이 보

다 강화되고 연방제 과도형태가 아닌 最終形態로 못박음으로써 커다란 변화

를 보이게 된다. 42)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高麗民主聯邦共和國案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

건을 남한에 대해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o 反共法 .國家保安法등의 폐지와 사회민주화실현

@ 한국내 모든 政黨 .社會團體 및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유신체제청산과 r 민주정권 J으로의 교체

@ 北韓과 美國간의 平和協定締結과 주한미군철수

@ 미국의 두개 한국정책저지와 內政구涉中止 연방형택에 대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43)

42)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제의하 다.

이 한 인음, 북한의 통일정책변천사 下 (서울 :온누리, 1989), pp.615 ~
6 2 7 .

4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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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과 북은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찰방이 同等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며 그 밑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添fb同數의 대표와 적당수의 海外同胞代表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

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南北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단행토록 한다.

@ 최고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聯邦常設委員會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

서 전민족의 단결.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

국의 방위문제 .교역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

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諸般分野에서 南北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

한다.

@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南北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 각당 각파 각

계각층의 의사를 尊重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자기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어데한 政沿軍事的同盟

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않는 중립국가로 된다.

이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은 lo개의 시정방침을 提示하고 있다. 44)

o 모든 分野에서의 自主性의 확고한 견지와 자주적인 政策實施

@ 전지역과 모든 분야에 걸친 民空主義 실현과 民族大團結圖謀

@ 南北의 경제적 합작 .교류의 실시와 민족경제의 자럽적발전보장

@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의 南北交流 .협조 실시와 과학기술 . 민족문화예

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 교통 .체신의 연결과 전국적범위에서의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44) 조b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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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動勞大衆과 全體人民들의 生活安定圖謀와 복리증진

@ 군사7 대치상태해소와 민족연합군조직

@ 海外同胞들의 민족적권리와 利益保護

@ 統一이전에 맞은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統一的 保障

@ 全民族을 대표고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애호관계발전과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資施

이상 살펴본바 北韓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은 이전까지의 연방제案과는 달

리 연방제를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非同盟中立을 公

式表明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과 함께 문표기에 있어서는 FDemocratic C o n f e d e -

ral Republic of Koryoj 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연합 (Confederation) 임을

標潑하고 있어 개념적인 모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論理的 5 .

순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2) 천관우씨의 복합국가論

천관우씨는 7.4共同聲明 直後 統一方案으로서 複合國家論을 제시하 는데 연

연방이나 國家聯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확한 槪念은 어려우

나 대체적으로 보아 느슨한 형태의 연방으로부터 시국하여 보다 큰 형태로

의 연방 형태로 간 다음 변화를 기다려 다시 단일국가를 지향하자는 것으

로 볼 수 있다.45)

즉 그는 複合國家란 두 대 이상의 政朧이 그대로 결합해서 한 국가를 형

犯)천관우,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제언計, r창조 J l972년9월, ,理想界, r장

준하문집 J (서울 :사상계, 1985 ), pp.377~380.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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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자신의 복합국가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던 것이

다.

.複合國家라는 것은 아주 막연하지마는 양쪽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

쪽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덩어리를 형성하

JL, 아마 처음에는 결합이라든가 좀 약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마는 r l

런 걸 하나 만들어놓고 점차 시간을 둬가면서 양쪽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

해서,혹은 국제정세 혹은 세계사조의 變化, 이런 것을 통해서 기다려가면서

漸進的으로 이해할 것은 하고 이해못할 것은 못하고 그러면서 단일국가를 추

진해나가는 그런 方案이다."

그러나 천관우씨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어온 어떤 복합국가의 형태도 우

리나라의 경우 적용되기가 어렵고 실현성도 블가능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構

想해야 할 複合國家라는 한민족의 적극적인 역량에 의해서 , 創造的인 역량에

의해서 새로이 역사상 처음 나타나는 그러한 複合國家여야 될 것임을 강조

하 다.

이와 함께 천관우씨는 또 연방제와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연방이란 것

도 지금까지 있어 온 국가형태로서는 복합국가의 한 형태라고 전제한 뒤 당

면한 민족의 活路가 열린다면 누가 먼저 발설했느냐 北의 主張을 받아들이

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의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복합국

가른이 반드시 연방제라고는 블 수 없으나 상당부분 流을 같이 할 수도 있

음을 시사하 다.

3) 金鍾益교수의 聯邦國會溝庶案

在美政治學者인 金鍾益교수는 l98l 년의 한 세미나에서 聯邦制案은 몇가지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南北 雙方의 문제점과 주장을 包括시킴과 동

시에 구체안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하여 聯邦制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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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주장하 다. 46)

金교수는 그 선행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指摘하 다.

騷 연템제는 정치적 統合이 아니라 聯立聯係, 平和的交流, 相互補完關係등의

성격을 띤 南北雙方의 정치적 理念的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相互信賴를 회복

시키는 장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방제는 반드시 기구로서 制度化되고, 그 성격과 기능, 양측 정

부와 연방정부간의 관계등이 명문화된 성문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연방체란 이미 存在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北韓이 먼

저 제안했다고 해서 이를 赤色化의 手段으로만 생각하는 선입관은 버려야 한

다.

@ 연방제실천에는 먼저 聯邦國會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

도자의 태도와 의지가 중요하다. 이들은 서로를 법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는

양보의 태도와, 權力과 理念의 차이를 조화시킬 意恩t 반대세력을 說得시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金敎授는 이상의 先行條件과 함께 연방국회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방안도

제시하 다.

o 우선 實務者 會談의 추진을 통해 쌍방의 우려를 해소하고 政治的利재

도 배제하는 동시에 스포츠 .문화 .학자교류등의 비정치적교류도 漆行함으로써

분위기조성 에 기여한다.

@ 연방국회 준비를 위한 常設 常任委員會를 조직하고 이곳에서 상호 內

政不干涉, 독자성보장 문제등을 포함하는 聯邦憲法 및 연방국회 구성초안 등을

마련한다. 최종단계에 정상회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방국회의 대표자 선출과정에서는 쌍방의 독자성이 존중되는 동시에 어

46) 金鐘漆, " 한국통일정책의 재고와 모색計, r 제4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J

(서울 :한국정치학회, 1981), pp.303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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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한 전제조건도 주장되어서는 안된다.

@ 국회의 운 과 의사결정등은 대표에게 전권이 일임되어야 하고 常任萎

員會는 반드시 설치하며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함으로써 정치성을 排除한

다.

@ 토의의 원활화와 감시기능수행을 위해 中立的 대표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 卓越한 해외동포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연방제의 선행조건과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金교수는 이

외에도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會를 연방국회구성을 위한 南韓側의 초기단계구상

으 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을 제안하면서 연방제와 연방국회의 등장은 쌍방이

사전에 마련한 방침에 의한다거나 관례에 따라 組織되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덧붙 다.

4) 金永煥의 聯邦制統一案

l986 년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결성기도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 환씨는 6o

~7o년대초와는 달리 8o년대 중반이후의 연방제통일안은 더 이상 r최선 J

의 평화통일안이 아니라 r유일한 J것이라 하여 학생운동세력에 많은 향을

주었는데 , 金 환씨는 연방제가 유일한 통일방안인 理由를 다음과 같이 3가

지로 들었다. 47)

첫째t 남북중 어느 한 쪽 체제를 강요한 統一은 流撚衝突을 불가피하게 함

으로써 전환반도를 전화와 混亂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며

둘째, 南北의 많은 주민들이 北韓化 또는 南韓化統一에 대해 심한 공포意

識을 갖고 있고 f

세째, 어느 한 체제를 강요한 통일은 經濟混亂과 沈滯를 초래하여 민중의

47) 김 환, "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 기, r항고이유서 J (서울 :恩態界, 1988),

pp .1 4 9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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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고통속으로 빠지게할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金永煥씨는 聯邦制統一의 과정을 lo가지로 구체화

하 다. 48)

@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5권은 우리 국민과 그를 대표하는 정부에 있음

을 선언하는 국가주권선언을 선포하고 일체의 外勢를 거부한다. 이 경우 韓

美相互防衛條約은 자연히 국제법적 效力을 잃게된다.

@ 남북공동명의의 民族平和宣言을 채택하고 南北相互不를侵協定을 체결한다.

@ 南北韓政府와 美國의 責任있는 代表가 모여 南北 군비축소, 비정규무력

폐기, 驗韓美軍撤收, 韓美軍事同盟解體등을 논의하는 한반도 平和會談을 재최한다.

@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의 韓國休戰協定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 미군을 당사자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 평화협정에 의해 軍費縮小, 美軍撤收, 핵무기철거 , 비정규무력폐기 , 한미군

사동맹해체 등을 실시한다. 이때 軍事相互援助條約이라 할지라도 모두 폐기해

야 한다.

@ 南北이 指名하는 각 2~ 5개국 정도의 동수의 중립국대표로 中立國 감

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협정이행여부와 통일연방정부구성시의 민주적 선거석

부를 감시케 한다. 여기서 中立國이란 어떤 나라와도 同盟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로서 韓國戰爭 當時 중립국으로 간주되었던 플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되

다.

@ 南北은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모든 나라와

평화공존 , 상호주권존중의 原則에 입각하여 친선관계를 유지할 것을. 천명하는

中立化宣言을 .採擇한다. 이때 한반도 주변 4强을 여기에 署名시키고 그 서

명국을 점차 화대시킨다.

48) ibid., pp. 151 ~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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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호주민교류 .弘報活動으로 상호신뢰를 증대시킨다.

@ 남북의 정당 . 사회단체가 각기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弘報活動과

상대주민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나늘 수 있도록 함으로써 民間次元의 交流를

수행한다.

@ 南北統一會談을 추진하고 그 結果에 따른 자유로운 출마와 선거운동 t

직접.보통. 평등. 비밀선거의 원척이 保障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南

北 동수의 대표들과 漆外儒胞代表들이 모여 聯邦憲法과 國號를 정하고 통일

연방정부의 탄생을 선포하고 單一國號로 uN 에 가입한다.

이상의 과정을 제시한 金永燥씨는 統一의 대전제는 民主化임과 함께 예속

독재집단에 대해서는 환상을 품어서도, 방심을 해서도, 타협을 해서도 안된다

는 3不原則을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길국 金永煥씨의 통일른은 반

외세, 민족자주 , 민중주체의 綠族解放民衆民主主義變革理論에 기초한 연방제통일

론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5) 金重基씨의 聯邦共諦國創設案

l9錫 년 남북청년학생회담과 국토종단순례대행진개최를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중기씨의 統一論은 과도적인 단계로서의 연방제가 아닌 최종형태

로서의 연방제를 主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49)

즉 金重基씨는 남북이 서로 相對方의 사상과 제도를 용인하는 기초위에서

양쪽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를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같은 권한과 의

무를 지니는 남북의 地域政府를 두어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의 創

設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한 평화정착의 4가지 前提條件을 제시한다.

動 사회의 민주화실현을 위해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의 정치활동의 자유

49)김중기, "민족해방자주화와 연방공화국의 창설計, r사회와 사상 J (서울

한길사, 1988.9), pp.90 ~ 93 참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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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f

보장,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철폐 > 파쇼적 폭압기구의 철폐> 국민의 의사를 대

변하는 정부의 樹立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戰爭危險의 제거를 위해 南北相互不可侵條約

lo 만이하의 상호감군과 軍費縮小, 주한미군철수, 정전협정체결 當事局인 北韓과

미국간의 平和協定締結등을 실시한다.

@ 外勢의 내정간섭과 民族分裂政策을 종식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軍作戰指揮權返還을 이루어야 한다.

@ 이상의 사항실현여부 確認을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여 相互檢證을 한다.

聯邦共和國의 구성과 운 에 있어서는 5o) , 면저 民族統一政府는 南北 同數

의 代表들과 적당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연

방정부를 조직한다.

연방정부는 上兪下服의 수직적인 체계가 아니라 모든 위원이 동등한 자격

으로 참여하는 상설위원회형태로 하며 常設委員會 議長은 남북교대로 하고 對

商外的으로 民族統二政府를 대신하되 意恩流定방법은 다수결을 排除하고 만장

일치로 최고정치회의의 南北代表는 地域政府의 대표성있는 기관 (南은 議會 t

北은 전체인민대표자회의 )에서 자유롭게 선출하석 派遺하는 방식으로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地域政府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

는데 전민족의 단결과 合作을 실현하는 원칙에서 政治 .國防 . 對外問題를 비

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利益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指導밑에 전민족의 根本利益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에서 독자적인 政策을 실시하며 南北의 차이를 줄히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

을 이룩하기 위해 努力해야하며 對外鬪係는 지역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천 독

자적 관계를 갖는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조절한다.

50) ibid., pp. 91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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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적 대외합작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南北에 자유롭게 허용되고 합

작한 외국자본a 利朧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연방공화국의 창설을 주장한 김중기씨는 연방정부의 任務를 7

가지를 강조한다. 5i)

o 자주적 대외정책을 고수하며 同盟에 가담하지 않고 中立國家로 남되 유

엔에는 연방정부가 민족대표로 가입한다.

@ 모든 지역의 자유왕래는 물론 임의의 지역에서 政治 .經濟 . 文化活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한다.

@ 군사분계선을 철폐하고 國軍과 人民軍을 통합하여 단일한 지휘체계의 2o

~ 3o만의 민족연합군대를 조직하여 국방의 자위를 이룩한다.

@ 南北의 경제적 合作과 교류로 통일적인 民族自立經濟를 발전시킨다.

@ 南北의 교통과 체신을 連結한다.

@ 과학 .문화 .교육분야의 교류와 합작을 실현한다.

@ 勤勞大衆과 전체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福利를 增進시키는 政策을

실시해야 한다.

요컨대 김중기씨의 統一論은 r민중J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는 대신

r근로대중 J이라는 用語로 대신하 다는 점,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

가로 남을 것을 주장한 점, 最終形態로서 연방제를 분명히 했다는 점등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6) 金洛中씨의 平和統一 3次 7個年計劃案

김낙중씨는 4단계에 의한 평화통일 3차 7개년계획案을 제시하 다.52)

51) ibid., pp.92 ~ 9 3 .

52) 김낙중, " 3차7 개년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린, r통일정책에 관한 공청

회 J (국회통일정책특별위원회, 1989.8.31~ 9.1), pp.82 ~ 93.

김낙중씨는 이 방안을 주장하기 전에는 통일독립청년고려공동체수립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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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統治主體의 相互認定과 雙方當局者간의

평화적합의에 의한 統一實現努力 @ 窮極的으로는 민족의 공동체적 관계의 회

복과 l民淺 l國家 l體制의 통일민족국가의 주민자치원칙에 의한 민주적 방

법으로의 실현보장 @ 단계별과제의 시간내 실현의 확실한 보장이 입각한 漸

進的 단계적 평화통일추구라는 3가지를 평화통일의 3大 必須條件으로 제시

한 金洛中씨는 평화통일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서 4단계의 3차 7개년계획

안을 제의하 던 것이다.

o 먼저 제 l단계는 4년간의 準備期로 평화공존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南北은 相互認定을 하며 最高當局者會談을 실현시켜 단계적 평

화통일협정을 締結하고 상설대표부를 설치한다. 또한 高位軍事會談도 成事시켜

군사적 신뢰를 構築하고 相互減軍協定으로 쌍방상비군을 3o만까지로 하며 남

북불가침협정을 締結한다. 休戰協進은 平和協定으로 바꾸며 쌍방 정부의 許可

下에 부분적 交流協力을 실시한다.

@ 제 2단계는 國家聯合의 단계로서 기한은 7년이며 l民族l 聯合國之體制

의 초보적 協力關係를 이룬다.

南北同數의 지역대표로 민족최고회의를 구성하고 단일국호, 단일국기 , 단일국

가, 단일uN 가입을 실현하되 군사외교권은 독자성을 유지한다. 駐韓美軍의 철수

가 완료되고 대신 uN평화보장군이 休戰線에 배치되를 거주이전은 허가제로 f

南北交流는 신고제로 한다. 言論, 出版, 學文, 藝術의 麗由를 적극 보장한다.

@ 제 3단계는 聯邦國家의 단계인데 기한은 7년이며 l民族l 聯邦國 2體制

의 고도협력통합관계를 유지한다.

연방국은 민족최고회의를 상원으로 , 주민인구비례대표에 의한 연방국민회의를

52) 계속

제시하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낙중, r민족통일을 위한 설계J (서

울 :고려서 원, 1988 ) 참고할것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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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院으로 하는 양원제의회에서 制定하는 憲法과 法津에 운 된다. uN 平和保

障軍은 철수하며 연방상비군이 創設되고 南北 및 周邊4强國들로 韓半島短時

中立條約을 締結한다.

居住移轉은 申告制로 하며 單一貨幣를 사용하고 複數政黨候補에 대한 選擇

的 投票와 완전공 선거제도를 실시한다.

@ 마지막 4단계는 統一民族國家의 完成期로서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

소 우리 민족은 l民族 l國家 l體制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기한

은 3 년이다.

南北總選에 의해 單邦制民族國家를 이루며 의회는 道級地域代表의 민족회의

와 入口比例代表의 인민회의의 양원제로 운 되며 居住移讀 등 交流는 완전

자유이며 군사 .외교도 완전히 통합되고 경제체제도 單一化된다.

이상과 같은 평화통일 3차 7개년계획案을 제시한 김박중씨는 統一問題의

실질적 문제점은 적절한 統一方案의 부재보다는 南北雙方의 相互不信과 住民

들간의 적대감이라 지적하면서 현재와 같은 軍事的對立段階를 평화공존단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恩想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김낙중씨의 통일론은 궁

극적으로는 l민족 l국가 l체제의 항시 중립단방제를 지향하되 과정에 있어서

는 최고당국자회담을 첫 A 작으로 하여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과정을 차례로

밟자는 단계른적 통일른이라 하겠다.

7) 文益經목사의 聯邦制 3段階 統一素

民衆民主主義만이 참自由民主主義이며 그것만이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길

이라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하나의 문제로 보는 文益煥목사의 통일론은 3단

계연방제 統一論이다. 53)

53) 문익환목사는 i988 년 4 월 i6 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주최로 연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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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목사의 이 통일른은 그 자신이 언급하듯이 이미 南과 北에서 提案되었

던 것들을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순서를 매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발표시기가 南北學生會談등 통일논의가 극도로 민감한 때라는 점과 함께 이

후 l989년 4 ~ 5 월 入北時 金日成과의 면담에서 r연방제 J의 큰 원칙에는

합의를 보았다는 점등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먼저 文목사는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의 前提로서 分斷論理의 克服, 要.白論

理의 타파, 과감한 軌道修正, 각종 교류의 확대등 4가지를 들고 있는 文목

사는, 먼저 이제까지 지속되어온 준전시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

결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主張한다.

이에 따른 北의 남침을 防止하기 위해 外勢에 依存하지 않고 국민의 支

持위에 기반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南北相互不可侵條約을 締結하며 4大國

혹은 uN 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하고 과도적 단계로서 시한부 uN 同時

加入도 무방하다는 見解를 밝했다.

이같은 기반이 조성되면 南北韓은 3단계의 연방제로 들어서야 한다.

@ 연방제 제 l단계는 당분간 군사와 외교까지 南과 北이 獨立的으로 運

營하되 uN 外交는 단일화하며 진정한 민족자주를 위해 세중립화를 선언한다.

이는 그동안 김대중씨가 주장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 연방제 제2단계는 군사와 외교까지 통합하지만 南과 北이 社會經濟體

制를 그대로 維持하는 南北地方自治制를 실시한다. 이는 金日成씨가 제안해온

聯邦制 方式이다.

53) 계속

열린 r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J에서

세중립화선언 연방제통일 3 한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족통일

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하 다.

r 민중의 소리 J제 5O S., 19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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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제 제3단계는 남과 북의 두 單位의 地方自治制가 道단위로 세분

화된 단계로서 道마다 實驗을 거쳐 실정에 맞는 체제.제도.정책을 創出하

는 창조적인 地方自治制를 실시한다.

이상의 3단계 연방제를 提示한 文목사는 이후에는 어떤 단계가 올런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를 다음 세대의 몫으로 돌린다.

결른적으로 , 文목사의 3단계 연방제통일론은 연방제를 公式聞明했다는 점,이

전까지 在野에서 2재국가 永久化,分斷團着化陰謀로 규정해왔던 u N 同時加人을

採擇했다는 점, 세중립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8) 進步政治聯合의 聯邦制統一案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안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聯邦

制統一案이다.54)

진보정치연합은 統一問題의 본질을 외세의 支配와 干涉으로부터 민족의 자

주권을 完全히 圖復.실현하고, 南北사이의 대립과 不信을 없인고 민족적 團

合을 이룩하는 문제로 규정한 뒤 이의 극복을 위해선 聯邦制를 통할수 q:

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小라 남북쌍방이 同等한 수와 자격을 가진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의

회에 의해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南北兩地域은 지역자치제를 실시할것을 주

장한다.

聯邦國家의 통일정부는 첫째, 전민족의 단결과 전민족의 이익에 관계되 는 문

제등에 대해 討議 決定할 사명을 지니며 둘째, 南北의 交流와 合作을 저극

推進하고 세째,南과 北의 사회제도와 행정조직 각당 각파와 각계각층의 의

사를 존중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의 의사를 强要하지 못하게 하

54)정태윤,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정책 ", r민족지성 J l989년 4월호, pp. l6l

~ l 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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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한다.

지역정부는 이같은 연방정부의 指導下에 전민족의 根本利益과 要求에 맞는

범위안에서 각기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진보정치연합은 연방정부는 과도적인 것이 아니라 完結된 統- 政

府,統一國家濯態임을 强調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더1 . 이를 위해 先民츠改革 後統一에 의한 자주적 민주정부의 樹立을 제l차

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o 駐韓美軍의 철수와 미국의 내정간섭종식 @ 군사파쇼체계의 청산과 사

회민주화성취 @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南北不可侵宣言의 채택과 평

화체제로의 전환 @ 北韓資料의 전면적 開放과 자주교류의 실시를 통한 fb

韓의 態度 변화도모 燎 國家保安法廢止, 사상의 자유보장, 중상모략비방방송의

根絶t 北韓을 자극할 불필요한 행위의 자제, 방송과 言論의 교류, 그외 民族

的團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반정책의 추진등이 그것이다.

9) 金浩鎭교수의 統一聯邦共和國案

金浩錢교수는 통일의 본질적 의미는 l民族l國家形成作業이 완성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一國兩制형의 국가연합과 체제연합은 통일국가의 원형이 될

수 없다면서 統一聯邦共和國 (假稱 )을 제안하 다.55)

金浩鎭교수의 통일연방공화국案은 南北韓體制의 통합과정을 경제공동체와 정

치공동체형성단계로 二元化하고 두 단계의 작업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되 경

제공동체의 형성작업을 선행시켜야하며 통합의 전초단계로서 개혁이 南과 北

에서 實質的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論理인데 민주적개혁의 단계l남북경치공동

체형성단계l 정치공동체형성단계의 3단계로 進行된다.

55) 김호진, "분단극f의 이른과 정책기, r민족통일의 방안과 정책방향 J (서
울 :민족통일학회, 1989), pp.15 ~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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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먼저 민주적 개혁의 단계는 국가의 완전한 自主化, 정권의 민주화, 독

점예속경제의 대중화와 자립화를 통해 국가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국

민적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단계로서 북한사회의 개혁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 南北經濟共同體形成段階는 남과 북이 적대적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화해

적 共生關係를 유지하는 중간단계로서 Ec 형과 東 .西獨型을 절충한 경제적차

원의 국가연합관계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의 存在양꼭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合作과 共

同開發 및 공동통상을 실시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文化 .學術 .體育 등 人的

物的交流를 적극추진하되 이 모든 문제는 民族內部問經로 간주한다. 南北간의

物的교류는 면세를 原則으로 하고, 우표를 共同으로 사용하며 , 入國비자제도를

철폐한다.

@ 정치공동체형성단계는 4단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l단계는 國內 및 國際的 與件 조성단계로서 國內次元에서는 保安法 .社

會安全法등의 開關와 反共國是撤廢가, 그리고 國際次元에서는 南北韓 교차승인 f

美 . 日치北韓 . 中 .蘇극南韓關係改善 및 交流增大를 이룬다.

제2단계는 平和構造의 제도화단계로서 平和協定締結과 美軍撤收, 韓美合同軍

事訓練壓止, 核武器撤去등을 실현한다.

제3 단계는 주권통합단계로서 理念과 체제는 통합하지 않고 주권만 부문적

으 로 統合한다. 南北은 同數의 代表로 구성된 위원회형태의 남북연합기구를 設

置하고 이를 통해 南北交流와 協力問題를 論議한다. 이 단계의 남북통합은 . -

國兩制의 동거형태를 취하며 남과 북은 자기 지역내에서만 통치권을 행사하

고 대외주권은 南北聯合機構에 歸朧시키되 南北聯合機構의 機能과 權限을 차

출 강화하여 연방국가의 형성을 모색한다.

제4단계는 체제통합단계로서 南과 北은 대내외주권은 물른 체제와 理念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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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統合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건설한다.

이 단계에서 南과 北은 國家的 성격을 완전히 脫皮하고 地域政府의 성격

을 띠게되이 일정한 역에서 自治權을 행사한다.

남북한당국이 연방국가형성에 일단 합의하면 南北同數로 구성된 민족통일대

의원회의 (假稱 ) 에서 연방헌법을 기초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지으며 , 민족통일회

의는 총선을 관리하고 통일정부가 발족하면 解體한다.

聯邦國家의 구성은 연방정부와 연방회의를 主軸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

과 권한은 지역정부의 감독과 조정에 置重하며 軍事外交問題를 관장한다.

外國과의 조약체결권은 연방정부가 행사하며 남북의 지역정부는 독자적인 군

비를 보유할 수 없으나 治安維持를 위해 一定한 수의 경찰은 유지할 수 있

다. 연방정부는 국방의 自衛를 목적으로 가능한 한 小規模의 군대를 유지하

며 貨幣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聯邦議員의 선출은 흡由, 平等, 秘密,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연방정부의

명칭은 민족최고회의 (假稱 )로 하고 常設委員會形態로서 합의제로 운 한다.

민족최고회의는 同數의 南北代表委員으로 구성하며 議長은 對外的으로 統. -

政府를 代表하고 연방의회에 대해 責任을 진다. 통일연방공화국 (가칭 )은 자

유 .평등 .복지 .민족을 國家理念으로 상정하고 자유와 평등의 調和를 제도화

하며 4 大國 保障下에 카同盟中立路綠을 추구한다. 통일국가형성후 단일국호로

u N 에 가입한다.

이상과 같은 3 단계 統一方案을 제시한 金교수는 남북이 總體的인 변화를

통해 軟性化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現實的으로 북의 변화를 期待하기 어려

운 실정에서는 한국정부가 변화를 誘導해야할 것이라면서 , 北方政策의 과감한

推進으로 南北交流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平和協定과 不可侵條約의 締結을 통

해 냉전구도로 전환시키며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의 改廢 및 反共國是의 변
H H

경을 통해 남의 體制가 갖는 包容力과 優位性을 實證할 것등을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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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金교수는 분단구조를 支配構造로 認識하는 勢力이 있는 한 統一國

家形成의 努力은 일정 한계를 克服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갈

등이 변증법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소되어야할 것이라 하다.

(io) 崔鳳潤교수의 過渡民衆聯邦共和國樹立案

재미정치학자 崔鳳潤교수는 民衆主體 永世中立化 統一을 주장하는데 이의구

체적 실현방법으로서 과도민중연방공화국의 樹立을 제안하 다. 56)

濯교수는 통일문제는 민중주체적 차원에서 다루면 解漆의 가능성이 가까워

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民衆政治, 民衆文化發麗, 民衆外交政流, 民衆經濟體制函立

을 구현하는 민중통일정부수립을 제시하 는데 과도민중연방공화국수림은 이를

위한 첫단계 이다.

과도민중연방공화국수립시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도민중연방공화국헌법을 制定하기 위하여 南北同數로 헌법초안대표회

를 구성하고 대표는 양정부대표와 민중대표의 同數比例로 選出한다.

憲法에는 醫 主權在民衆,惡想 @ 민중의 기본자유와 平等保障 @ 민중이 발

의권, 결의권 ,소환권을 확보하는 直接民主主義體制 @ 民衆福祉商上을 기본으

로 한 經濟體制確立 @ 민중문화발전과 義務高等敎育制度實施 @ 한반도

세중립화 외교정책수립 @ 세중립통일국가를 防禦하기 위한 單隊再編成과 남

북한 군대의 수를 io만으로 줄이며 군의 政治介入의 절대금지 @ 撚方自治

制 실시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均衡.조화를 이루는 정치체제의 수립

이라는 基本原則을 필수적으로 掠入한다.

들째, 연방정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騷 연방공화국은 우리 겨레를 代表하는 연방회의 (입법부 )를구성하는데 이

56) 崔鳳潤 .盧承禹 공저, r民衆主體 中立化統一論 J (서울:전예원, 1988), p p .

291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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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南北現存의 9道의 동수 ( l道3人씩 )대표를 민선한 민중연방상원과 남북

두 지역인구비례로 민선된 대표의 민중하원으로 二元制로 운 한다.

@ 行政順組織은, 상하 양 민중의회에서 과도민중연방공화국 행정수반을 輸

番制에 의해 5 년 短期制로 다수가결투표로 선거하되 첫 행정수반은 上院에

서 선거한다. 연방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전민중을 대표하는 民衆이라야 하는데 연방공화국을 代表하며 憲法에 부

여된 권한내에서 국가전반적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조직과 각 행정책임자임명

은 憲法規程에 의해서 결정된다.

@ 司法部組織에 있어서는, 연방공화국 사법부 判事7 명을 上下院에서 다수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재판장은 최고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在職期間은 lo

년으로 하고 再選可能하다.

@ 統一完遂政策委員 l7명을 上下兩院에서 민간인 8 명,政府側 3부에서 9

명을 比例多數投票로 選出하여 통일헌법제정을 5 년 이내로 草築해서 양원에

회부시킨 후 3개월 이내에 一般投票에 붙이되 다수로 가결되면 그 헌법에

의하여 統一國家를 수럽한다.

이상 崔교수의 과도연방공화국案은. 무엇보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의

永世中立化統一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4 . 聯邦國讓Model 통일논의의 평가

聯邦國家 Model 은 그동안 남한정부의 uN감시하 總選, 단계교류협력른 등에

의해 적어도 남한내부에서 만큼은 큰 呼應을 얻지 못하 으나 8o년대 중

반으로 들어서면서 在野 .藝生運動圈을 중심으로 크게 지지받기 시작하는 큰

변화를 보인 Mode초 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在野 .學生運動圈에서는 어느 정도 연방국가Mode초로의 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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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的 合意가 이루어진 경향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는 터이다.

더구나 그동안 과도단계로서 주장되어왔던 연방국가Model 은 최종형태로서도

종종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연방국가Model 은 상이한 理念과 體制의 통합이라는 側面에서 일견

상당한 要當性을 갖고는 있으나 오랜 分斷으로 인한 이질감과 相互不信 특

히 전쟁의 공포와 뿌리 깊은 反共意識등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신중한 전

초단계를 필요로 하는 Model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相異한 경제체제와 理念的 갈등은 연방으로의 통일달성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南北의 선전선동차원이나 다소간의 헤게모니싸움적 性格을 배제한 순수한 의

미의 연방국가 Model 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妥當性과 실현성을 일견 갖고 .있

다.

그러나 좁은 國土와 資源등을 고려할 경우 最終形態로서의 연방제는 분명

부자연스러운 Mode초 임에는 分明하며 정지작업없는 일괄적 연방국가 Mode초의

適用은 많은 후유증을 쉽게 理測할 수 있게한다.

결국 연방국가 Model 은 理念갈등과 體制의 이질성등을 고려할 경우 사전

단계가 반드시 先行되어야 하는 동시에 통일조국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형태

인 l민족 l국가 l체제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는 충분히 고려해블 수 있는 M o -

d e l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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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中 立 化 統 - Mode l

1 . 中立化統-의 槪念

한반도의 統一問麗와 관련하여 中立化統一論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中立化統一論은 中立이라는 용어에서 쉽게 연상하기 쉬운 r 이데올로기측면

에서의 양보J라는 선입견등으로 또 때로는 r이데올로기의 절충 J이라는 관

점에서의 판단으로 인한 단순한 사고 등으로 어떤 구체적인 통일방안으로서

보다는 초보적 찰넘수준의 것으로서 論難이 되어할다.

그러나 점차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中立化統一Model 에 관한 연구와 주

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8o 년대 이후 부터 北韓은 高麗民主聯邦共和國

창설방안에서 비동맹중립을 공식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中立化統一에 관한 보다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中立化統一의 올바른 槪念撚遲을 위해 그동안 명확한 구별

없이 사용되어왔던 中立 (neutrality) 中立化 (neutralization) 中立空義

(neutralism) 의 槪念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i) 中立 (neu를ra초i를y )

中立이란 戰爭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양 交戰國에

대한 公平과 無援助를 내용으로 한다.57)

종래는 단순히 撚爭에 참가하지않은 국가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교전국에 대한 태도를 中立이라고 하 으나 최근에는 전쟁에 있어.서 公平

(impartia초ity) 또는 非交戰狀態 ( non-be초초igerence) 와 그런 상황을 누

릴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키는 槪念이다.

57) 朴觀淑, r國際法 J (서울 :법문사, 1983),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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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立의 槪念을 형식적 인 면에서 考寮해보면 58) 첫제, 中立은 戰爭을 전제

로 하는 槪念이다.

따라서 어느 진 에도 加擔하지 않는 中立主義와는 구별된다. 둘제, 중립은

국가의 地位이지 개인이나 단체의 地位가 아니다. 세제, 中立은 교전국에 대

해서만 取得되는 地位이다. 네제, 中立은 中立인 한에서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

는 국가가 一律的으로 取得하를 地位이다.

이같은 의미의 中立은 3가지 義務를 지닌다.59)

첫째는 圖避의 義務로서 中立國은 교전국에 대해 兵力.무기등의 공급을 해

서는 안된다.

둘째는 防止의 義務로서 中立國은 자국의 鱗域이 交戰國에 의해 이용당하

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째는 點認 또는 寬容의 義務인데 中立國은 中立國國民이 교전국 원조행

위나 통상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 交戰國이 일정한 제제를 한다하더라도 이

를 點認할 의무가 있다.

2) 中立化 (neu를ra초 iza를ion)

中立化 (neutralization) 란 일반직으로 제도화된 중림(institutiona초i-

zed neutrality) 혹은 永世中立 (permanent neutrality) 이라 분리우는 槪

念이다.

永世中立은 전시나 평화시를 막른하고 永讀的으로 중립을 유지해 나가야 하

는 의무를 진 國際法的 지위를 意味하는데, 타국간의 어데한 戰爭에도 참가

하지 않고 또 自發的으로 어때한 국가와도 戰爭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의무

를 조약에 의해 갖고 있다. 동시에 中立義務를 존속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서 그 나라의 독립과 토의 보전이 조약에 의해서 항상 보장되어 있는 國

58)李漢基, r국제법강의 J (서울 :박 사, 1983), P.448.

59) Ibid., p.449.

朴觀淑, op.cit., p p . 4 2 1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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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의 地位를 말하는 데 이러한 永世中立國을 만드는 과정을 中立化 (r l e u -

tralization) 라고 한다. 6o)

세중럽.리 創設目的은 나라의 독립과 국경의 현상유지 및 他國支配排除에

있으며 통상적으로 國際條約下에서만 성립된다.

즉 세중립은 弱少國에게는 周邊列强으로부터 정치적 독림과 토적 보전

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 주변열강에게는 國際勢力均衡이 자신에게 不利하게 되

는 것을 저지하는 한편 國際秩序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6i)

이러한 세중립은 戰爭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地位인 형식

적 槪念으로서의 중립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구별된다.62) .

첫째, 中立은 일시적인 槪念으로 戰爭의 終止 또는 전쟁에의 참가로서 -TL

지위가 終了되나 세중립은 구적으로 그 中立이 보장되는 장기적 개념이

다.

둘째, 中立은 일반국제법에 의한 것이나 세중립은 諸國家間의 다변적인 條

約 또는 一方的 선언과 그에 대한 타국의 승인에 의한 것이다.

세째, 中立은 전시를 전제로 한 개념이나 세중립은 平時와 戰時를 超越

한 개념이다.

네째> 中立은 잠재적인 交戰當事者로서의 地位이나 세중립은 嚴撚한 국가

로서의 地位이다.

6o)崔鳳潤 .盧承禹 공저, r민중주체공립화통일른 J (서울:전예원, 1988), p p .

169 ~ 170.

李撚九, "한국의 중립화와 통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r한국

통일의 이른적 기초J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P.197 참고출

6l)황인관, "한반도 중립화의 개연성과 당위성 간, r민족통일 J (서울 : 민족통

일촉진회, 1985.7.8), p.7.

62) 趙淳九, "중립화의 적용가능지역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문제에의 적용가능

성 타진을 위한 이른적시도 간, .r전북대논집 J제i7-a, 1975,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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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 中立은 두 개이상의 교전국들에 대한 不介入을 의미하는 국제법상

의 法津的 개념인데 비해 세중립은 국가간의 강제를 구히 理防.緩和.

終總시 키려는 것이다.

3) 中立主義 (neutra초ism)

中立主義란 정책수립에 일반적 指針을 마련해주는 정치적 규범으로서 , 711 2

차대전후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 自國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채택한 외

교정책상의 입장을 말한다.63)

美 . 蘇의 兩大陣營 어느 國家와도 軍事.外交的同盟을 맺지않는 이 정책은

카同盟主義라 불리기도 하는데 세중립등과 같이 국제법상의 經念은 아니다.

이같은 中立主義가 많은 신생국들로 부터 呼應을 받은 것은 先進諸國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최대한 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內政干涉을 피하는데 유리하

며 , 强大國에 개입의 구실을 주지않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진 에 가

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外交的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고, 新

生諸國에서 민족주의가 高潮되었으며 , uN등 국제기구에서 중립주의제국의 향

력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등에 있다.64)

따라서 中立主義는 中立이 戰爭상태를 전제로한 개념인데 비해평화시에 채

택되는 개념이며 ,中立이 국제법상의 제도인 것과는 달리 국가의 外交政策의

一環으로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않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

다.65)

63) 李洪九 op.cit., p .197.

64) r정치학대사전 J (서울 :박 사 ), P.1447.

65)崔鳳潤 .盧承禹 op.cit.,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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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中立化統 - M o d e 1 論議

l) 金三3씨의 永撚中立化統一案

金三奎씨는 l95l 년 9 원이래 일본에 머무르면서 라對外的으로는 中立化 대

내적으로는 民主化 " 가 한반도의 최대과제임을 역설하면서 한반도의 永世中立

化를 주장하 다.

金三奎씨는 한 민족 두 체제의 연방른은 現實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統一論은 아니라 하여 연방제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민족

자결만이 진정한 統一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민족자결은 곧 민족주권을 確立하는 것으로서 南北은 통일선거

를 통해 制憲國會를 구성하고 그 제헌국회에서 통일한국의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바 남북통일선거만이 곧 동포의 주권을 圖復하는 것이라 主張하 다.

이와 함께 韓國統一問題는 南北이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美 .蘇 출

中. 日의 安保問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의 해결방법은 어느 편에도 군사

기지를 두지않고 평상시나 전쟁시나 中立을 지키는 세중립국이 됨으로써 강

대국의 안보에 향을 주지않는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길뿐이라 하여 세중

립화를 제의하 다. 66)

金三奎씨가 자신이 발간하던 코리아評論을 통해 주장하 던 한반도 中立化

統一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67)

o 한국이 東酉 양진 중 어느 한 쪽의 향력하에 들어가게 되면 부분

적이더라도 他方에게 위협의 要因이 된다. 따라서 讓國統一은 국제적 동의에

의하여 中立化로 이루어져야 한다.

66) "이쪽 저쪽 통일른 모두 잘못되었다 기, r일요신문 J i989년 3월5일 구

67) 大韓民國公報部 (편) , r 한국의 중립화@일은 이래서 불가능하다 J (서울

공보부, 1964), pp.13 ~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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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분할은 東西冷戰의 소산물이며 현재의 南北政權은 美.蘇의 勢

力鬪爭의 국내적대련기관에 不過한 사대주의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美.蘇의 세력투쟁에서 해방되고 민족자주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의 南北韓 양측이 自由總選에 의해서 수립되는 통일정부에 의해서 대치되어

야 한다.

@ 上述한 양측의 성격으로 볼 때 필연적인 歸結이기도 하나 南北兩側은

자기측에 有利한 통일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말하면 한국을 통일

하지 않고 현상유지하겠다는 주장이며 자기측에 의한 他方의 흡수를 의미하

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방안이 될 수 없는 힘의 대결만이 지속될 것이다.

@ 선거를 통하여 한국을 통일할 경우, 선거를 초管할 선거모체와 선거를

감시할 선거감시문제에 있어서 南北韓의 의견이 相衝하고 있으나 中立國으로

하여금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게 한다는 前提下에 동서가 합의할 수 있고 自

他가 公認하는 제 3자 즉 중립국을 유엔이 任兪해야 한다.

@ 한국이 中立化統一되기 위해서는 超黨的 汎國民的 中立化運動이 일어나

야 하는데 北韓에서는 기본권이 확보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南韓에서 적극적

으 로 전개되 어야 한다.

@ 統一된 中立韓國은 强大國의 국제적 保障에 의해서 정치적 독립과 領

土的 보전이 遲찰되어야 한다.

2) 金龍中씨의 中立化統一案

在美同胞 金龍中씨는 자신이 워싱턴에 設立한 한국문제연구소의 기관지 r한

국의 소리J를 통해 중립국감시하의 南北總選을 통한 한반도 中立化統一論을

주장하 다. 68)

o 한국의 지리적 條件은 3大强國 특히 2大强國은 세계최대강국이므로 한

68) ibid., pp.22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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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中立이 要求되며 이 中立은 uN과 中共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 방법은 人口比例代表制度에 의해 키同盟國家로 구성되는 중립국감시하에

南北韓總選o를 실시한다.

@ 中立國要員團은 외국군철수감시 , 南北協商韓旋, 중앙정부수립時까지 임시국

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 공정한 선거를 출하여 現 南北韓 政權의 解體와 외군의 철수를 실시

하고 南北韓의 著名人士들로 한국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는 중립국 감

시단을 보조한다.

@ 외군철수와 南北韓의 두 政權 解體, 南北韓 군대의 감축은 選學前에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3) 金錫吉씨의 民主中立化統一方案

言論入 金錫吉씨는 l96l 년 4월 25일 오스트리아式 민주중립화통일 방안을

제시하 차. 69)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韓國民主中立化의 통일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유엔主管下에 南北總選

學를 실시하되 선거주관체는 中立國에 한하석 구성함을 條件으로 한다.

@ 동 선거주관기관은 한국의 비상국민대표자회의를 주선할 수 있으며 가

급적 選學감시를 兼任하는 것이 좋다.

@ 現行憲法의 存廢와 改正 및 新制度樹立등의 문제는 장차 통일국회의 권

한으로 한다.

@ 한국의 민주중립화통일은 오스트리아의 例에 의함이 무방하다.

@ 민주중립화로 통일정부가 수립된 뒤에 驗韓美軍은 撤收하고 同時에 외

국과의 군사협정도 일체 폐지한다.

69) 金錫吉, r민주중립화 통한의 新방안 J (서울 :국제정경연구소, 1961).참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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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대중당의 세중립화통일案

제2공화국下에서 이른바 革新界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中立化統一을 적극 支持하고 나섰는데 사회대중당은 l96l 년 l월 永世中立化

統一을 당의 統一方案으로 공식채택함으로써 많은 論議를 일으켰다.7o)

o 外軍을 한반도로 부터 철퇴시키고 세중립이 보장되는 조국통일을 기

본으로 한다.

@ 사회대중당의 統一方案과 현정부의 통일방안 및 공산측이 주장하는 연

방제위에서 민족최고위원회를 설치한다.

@ 美 .蘇를 中心으로 유관국가국제회의를 설치해서 南北代表의 참석하에

세중립보장에 필요한 각서를 상호교환한다.

@ 통일총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위해 政治的 .軍事的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中立國으로 구성된 감시위원단을 설치한다.

@ 세중립에 대한 확고한 보장하에 南北軍隊의 무장해제를 한다.

@ 총선거후 2개월내에 全外軍은 撤收한다.

@ 총선거로 수립된 전국의회와 統一政府는 旣存 軍事流係條約을 폐기한다.

@ 統一의 전제절차로서 南北韓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改編한다.

@ 書信交換, 南北視寮團交涉, 過剩生産品을 교환하여 경제교류를 한다.

요컨대 北韓과의 무조건적 협력과 세중립화통일을 내세웠던 사회대중당의

통일방안은 r 先建設 後統一 J 論으로 당시 어느 혁신계의 中立化統一素보다도

파격적 인 것이었다.

5) 黃仁寬교수의 한반도중립화통일案

재미학자 黃仁寬교수는 현재의 勢力均衡狀態에서는 남북한 어느 쪽도 일방

7o)金藝後,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의 " , r민족통일른의 전개 J (서울 :형성

사, 1986), p.329.

. 6 3 .



적 승리로 統一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統一은 결국 평화적이고 漸

進的인 방법에 의해 이룩되어져야할 것인바 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 첫단계는서 中立化하는 길뿐이라고 주장한다.7i)

남북이 어느 정도의 不利益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통일의 기회를 增進시킬

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中立化는 양측의 利益과 安全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黃교수는 中立化란 중간에서 이쪽 저쪽을 봤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통일과정으로 存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북은 공산권에 속해있고 이남

은 미국진 에 속해 있어 둘이 통합하려면 그로 부터 해방되어 和合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중화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

에서 양쪽을 양진 에서 解放시켜 中立化시키고 정치체제는 그 후에 결정해

야한다는 것이다. 통일후에도 强大國에 吸收되지않고 원히 독자적으로 남을

수 있는 체제, 그러면서도 4 대강국을 비롯한 주변의 보장하에 統一論議도 마

음 놓고 할 수 있는 세중립적인 體制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적으로는 南의 연장도 北의 연장도 아닌 통일이어야 하며 外的

으로는 周邊强大國의 安保에 無害한 統=만이 타당하고 가능성있는 통일이라

주장하는 養교수는 이를 위한 몇가지 사항을 제시한다.72)

먼저 黃교수는 남과 북이 단일정부를 세우는 것보다도 양측이 우선 서로

만나 합의할 수 있는 민족화해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가들

이 정치회담을 하기전에 그 중간단계로서 목사나 海外擊者 등 兩側의 키政

7l)황인관, 정대화 옮김, r중립화통일른 J (서울 :신학문사, 1988 ) .

, ."국민이 극도하는 중립화통일안 간, r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

의 통일논의 J (서울 :민중사, 1988), pp.26 ~ 28.참고 .

72) ibid., pp. 26 ~ 27.

- 6 4 -



治人들이 제3국에서 民間統一硏究所 또는 민족화해연구소같은 것을 세워 대

강의 것을 論議한 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主張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면 다음 단계로 또는 통일후의 상태로서 中

立化統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黃교수는 평화의 법적규정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 남북이 상

호불가침협정을 맺은 다음 한반도의 中立化統一案에 서로 합의하고 이어서 6

자회담(南. 北.美. B .中.蘇)을 개최하여 4强으로 부터 中立化統一을 보

장받을 것을 주장한다.

이렇듯 중립화통일른을 제시한 黃교수는 독자적인 통일작업전개에 있어 독

특한 방법을 제시하 다.73)

즉 黃교수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擔當할 세대는 6.25 이후에 태어난 젊은세

대로서 6.25때 피홀린 사람들끼리는 통일이 힘들 것이며 정치인들도통일문

제를 정치도구로만 이용할 뿐 통일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

면서 를年福祉共同體 구성을 제시하 던 것이다.

이는 이북과 이남에 각각 청년자치제같은 것을 조직하고 판문점에는 청년

복지공동체같은 것을 세워 그것을 통일의 총본부로 점차 전환시켜 l 5 ~ 2 o

년후 이북.이남의 청년자치제를 통합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黃교수의 통일론은 4대국보장에 의한 세중립화를 추구하되 그 추

. 진은 6.25이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대강할 수 있겠다.

6) 鄭相九의원. 商麗永世中立國案

鄭相九의원은 평화공존단계l국가연합단계 - 세중림국건설의 평화통일 3단계

른을 제시하 다. 74)

73) Ibid., pp.27~28 .

74) 정상구, r한반도 통일의 길J (서울 :내외신서, 1988), PP.281~307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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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l단계인 남북한평화공존조성단계에서는 남북간의 經濟的 文化的 社

會的교류와 同質性回復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문제등의 근본적

인 문제에도 과감한 接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5)

o 이를 위해 人的 物的交流를 손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인적교류는 離散

家族의 생사확인 서신왕래 , 상봉주선으로 부터 시작하여 親知訪問, 동창생 상

봉교류 > 學術硏究團體交流, 體育交流? 학생교류 , 문화예술교류 , 관광교류 등으로 점

차 확대하여 自由往來方向으로 진전시키는 동시에 慶價事時에 相互援助祝賀撚

來까지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해간다.

@ 物的交流는 손쉬운 土 .特産品交流麗示會, 相互不惡한 물건 및 過剩生産

물건 등의 교역으로 진전시켜 자유교역토록 하되 비관세제도를 채택하여 전

반교역으로 나아가게 한다. 鐵道, 飛行機등의 交通交流도 도모한다.

@ 文物交流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기자들의 取材活動을 자유롭게 보장

하며 학술서적, 잡지 등을 비롯 이에 수반된 文物을 交流한다.

@ 南北經濟協力委員會를 만들어 교통수단상호지원 , 觀光地 공동개발, 자원공

동개발지역건설 ,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등으로 南北經濟協力을 점차 확대 성취

시킨다.

@ 南北共同技術開發委員會를 설정하여 南北共同의 기술협력 및 이에 수반

된 협력을 도모한다.

@ 留學生交流 및 學校視寮委員會를 만들어 상호유학생을 교환하며 학술교

류를 實生活과 결합시킨다. 방송 및 매스컴등의 전반적인 南北 상호비난을 없

애는 동시에 교과서에도 이를 상호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

燎 미국과 이북 및 중국간에 이룩된 休戰協定을 美國 및 中國, 以E, 韓

國의 4 者간의 平和漆定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미군철수문제를 결정한다.

75) ibid., pp.286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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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유엔가입으로 국제무대에 登場하는 를시에 국가연합체제로 南北韓이

指向할 것을 준비한다.

@ 상호감군을 통해 평화정착을 모색한다.

이처럼 平和共存段譜가 무르익어가면 南北은 동시에 제2 단계의 국가연합을

성립시키는 작업을 한다.76)

o 민족통일국가연합회의를 南北同數로 구성하여 국가연합초안을 마련한다.

@ 南北韓 國家聯合은 上下兩院으로 구성하고 下院은 人口比例로 上院은 남

북동수로 한다. 하원의장은 南韓이 , 上院議長은 북한이 되며 국가연합의 대통

령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2 년씩 교체로 맡는다.

@ 민족통일 국가연합 憲法草案을 각각 南北地域에서 자유민주방식의 선거

에 부쳐 확정한다.

@ 확정된 국가연합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합정부를 수립한다.

@ 국가연합의 長 .次官은 南北同數로 한다.

이같은 국가연합이 건설되면 다음 단계로 永世中立國을 건설한다. 77)

鄭의원은 한반도의 세중립국건설에서는 南北指導者들 및 국민들이 세중

립국이 되기를 갈망하여 자주적으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

음으로 美 .蘇 . 中 . B 4强이 이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u N 으

로부터 세중림을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o 먼저 南北은 南北韓 세중립통일연합회를 구성하여 세중립국가가

될 것을 可決한다.

@ 이를 토대로 南北國家聯合主導로 세중립통일화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

친다.

@ 국민투표에서 세중립국業이 가결되면 南北韓 세중립통일.연합회에서 이

76) ibid., pp. 294 ~ 302 .

77) ibid., pp. 302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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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언한다.

@ 南北韓 세중립통일연합회에서는 남루한 세중립통일의회의 구성을 위

한 諸般措濕를 취하고 이 조치에 따라 고려 세중립국 의회를 구성하는 南

北韓 總選學를 실시하는 데 이때 南北의 주요정당들은 정강에 세중립국이

될 것을 표방하도록 한다.

@ 총선후 소집된 . 의회는 南北韓의 國家聯合을 폐지하고 高麗永世中立國 성

립을 위한 憲法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를 통과한 후 고려 세중립국을 선

언한다.

@ 새로 탄생된 고려 세중립국은 새헌법이 규정하는 정신에 따라 고려

세중립국이 됨을 承認해줄 것을 미.소 .중 .일 4國에 요청한다.

@ 美 .蘇.中. B 4개국의 承認을 받은후 uN安保理事會 추천을 거쳐 u N

총회에서 고려 세중립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같은 鄭의원의 통일안은 국가연합과 세중립으로 크게 要約할 수 있는

바 특히 4强과 uN의 세중립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特徵으로 들

수 있겠다.

7) 71타의 中立化統一論議

이상의 中立化統一論議外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中立化統一을 주장하 다.

특히 제2 공화국에서의 혁신계정당이나 학생들에 의해 中立化統一論은 많은

呼應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연방제와의 漆木도 종종 學論된다.

이밖에 많은 외국인들에 의해서도 中立化統一論은 學論되었는데 M i k e .

Mansfie1d78) , william F . Know1and79) , Krishna MenonSO), Edwin 0 .

78) Mike Mansfield 美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중립화통일른을 주장하는 대표

적인 외국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는 한반도의 오스트리아式 중립화 통일을

- 6 s .



R 雲초출c h즈린출r 81) Oran R . Yang Gregory Henderson82) 등이 한반도의 中立

化統一을 주장했던 것이다.

3 . 中立化統-Model 論議의 평가

통일문제는 南北 민족내부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란 주변열강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는 國際的 문제이기도 하다.

中立化統一Mode초論은 이같은 점에서 통일은 막연히 우리 민족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周邊列强과의 협조와 동의가 잘 조화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기본인식에서 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1ol1 따라 肯定的인 측면에서는 國際情勢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Model이라

는 평가를 받는가하면 때로는 지나치게 주변정세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5 o 년대 이후 대부분의 한반도 中立化統一論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式 세

중립을 모텔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南北統一은 주변제국의 동의나 협조t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전체의 統一意G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라는

78) 계속

극동보고서에서 건의하 으며 i974 년 7월에도 fPacific community J誌

에서 한반도 중립화방안에 관한 구상을 밝히기도 하 다.

79) Bong-Youn Choy, Korea : A H초출출ory (R니를초즈nd, Vt. : C h a r l e s E .

T u t t l e Company, 1971), P.408.

8o) 한국일보, l96o년 ll 월 洲 일

81) Edwin 0 . Reischauer, " Time for a New American Po초icy 초피 K o r -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Ju1y 26, 1976), P.27.

82) Gregory Honderson, " Korea : Milirarist or Unification Policy?",

William J . Barnds, ed., The Two Korea 초料 E출료를 As초置汎 A f f출초r s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7),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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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중립화통일 Model 은 그 用語에서 오는 개넘상의 混

亂으로 인해 지나치게 무조건적으로 거부되거나 또는 支持되어 왔다.

현재의 南北은 각자의 이데올로기 指向襤과 우방지향성으로 인해 중립화통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그리 쉽지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南北이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운명을 함께 해야하는 民族共同體로

서의 인식을 강하게 갖고 그 바탕위에 周邊諸國의 勢力關係를 이용한다는 적

극적인 의미에서 中立化統一論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여기에서 한 가지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의 中立

化統一論議가 어떤 구체적인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觀念的이며 추상

적으로만 논의되어 찰다는 점이다.

즉 지나치게 r中立化 J라는 개념에 집착한 나머지 南北間의 구체적인 합

의방식이나 주변강대국과의 조정방식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는 것이다.

中立化는 통일조국의 미래상 또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對外政策이지 그것

만으로는 완벽한 통일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考慮, 南北이 실질적으로 合意할 수 있는 합리적인 統一方式

과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的 우방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정세중립이 조화를 이를 경우 훌릉한 통일Mo-

d e l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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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段階的 交流協力 Mo d e l

1 . 段階的 交流協力Model 의 意味

段階的 交流 .協力Model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

하여 통일달성을 피하자는 것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취하는 예비단계에 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交流 )는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그리고 기타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을 뜻하며 '協力 '은 이같은 교류의 공동기관구성을 통한 수행을 의미한다.

이같은 단계적 교류 .협력모델은 결국 기능주의적 接近方式의 것으로서 평화

공존론, 수렴른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段勝的 交流 .協力Model 은 그동안 남한정부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統一論과 접목되어 총선거론의 準備段階論으로서 많이 주장되어왔다. 견

국 한계적 交流 .協力Model은 남북간에 인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

와 협력아 실현된다면 사실상 통일된 狀態와 비슷해짐으로씨 과정으로서의 통

일이 점차적으로 실현된다고 보며 窮極的으로는 완성된 톨일을 이룩하거나 J3.

기반조성에 커다란 공현을 하리라는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 무리는 있으나 본 硏究에서는 편의상 남북총선론과 함께 다루었다.

2 . 段階的 交流 . 協力Mo d el 統 - 論 議

l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l982 년 l월에 제의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민족적화합을 이룩하고 平

和的 방법과 민주적 기본절차에 의해 統一憲法을 제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자

유로운 총선거를 통해 現存하는 남북의 두 정치조직을 하나의 국가조직하에

통합 .단일화함으로써 統一民主共和國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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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3)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남북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들로 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 .

@ 이 會議에서 統一民主共和國의 기본이 될 統一憲法을 기초한다. l @ 統

一憲法草案은 남북한 전역에 걸친 자유로운 國民投票를 통해 확정하고 l 營

확정된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석 통일국회와 통일정

부를 구성, 統一民主共和國을 建設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政治理念과 국호,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형태와 국

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통일

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토의하고 합의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 民族和合 民空統一方案은 통일이 될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로서

r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 J을 체결하여 남북간의 비정상적 관계를 청

산하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설정할 것을 제외하고 있다.

잠정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84)

@ 통일까지 남북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 쌍방의 紛爭解決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다.

@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인정하고 서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騷 軍費競爭을 지양하고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출 민족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交流와 協力을 증진한

다.

@ 쌍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고 民族利益에 관한 문제를 상

83) 국토통일원, r民族和合民主統一論 j I ~린참고 諒

84) 국토통일원, r민족화합 민주통일른 J I (1982), pp.16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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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협의한다.

@ 서울과 평양에 각기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漆은 이 모든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조

속한 시일안에 각료급을 수즉대표로 하는 남북한 고위대표간부 예비회담의 개

최를 제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2o개 시범실천사업을 함께 추진

할 것을 다음 제의하 다.85)

o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 .평양간 道

路를 연결 개통한다.

@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기위해 우선 우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 설악산이북과 금강산이남지역을 麗光休養地로 설정하여 자유관광 공동지

역으로 개방한다.

@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

역을 자유군이 방문하도록 한다.

출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

적으로 재방한다.

@ 남북간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해 모략방공을 중지하고 방공청취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공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 l986 년 아시안경기대회 및 l988 년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선수한이 판

문점을 통과하석 참가하도록 한다.

騷 商北을 방문하려는 모든 外國人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

유로이 襤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상호신뢰증진을 위해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t

85) Ibid., pp . 1 6 7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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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의 상호친선방문을 실시한다.

騷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쌓방기자들의 상대지역에서

의 자유로을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懼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齒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國際競技大會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曆 쌍방주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 民族經濟의 번 을 위해 남북한 자연자원의 共同開發 및 共同利用을 실

시한다.

騷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일제조업체간의 기술자교류 및 생

산품전시회를 교환 개최한다.

騷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

용한다.

函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 자연생태계연구를 위해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

@ 남북간의 군사적 緊張緩和를 위해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

거한다.

函 남북간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쌍방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

용한다.

견국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이같은 시범사업 실천의 한계적 交流協力에

의한 남북총선통일른이라 견른지을 수 있겠다.

2 ) 金流三총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金漆三총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6原則 5 단계의 단계른적 통일른이다.86)

86)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r각당 후보들의 통일관련 발언내용- U1 13 대 大選

기간중 j , pp.32 ~ 3 9 참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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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주 .화해 .단계적 성취 .평화. 전환 .민족대참여의 6대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國內의 民主改革을 단행하고 북한의 民主改革을 촉구하는 제l단계 - >

른든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를 촉진하고 쌍방의 실상을 공개하는 제 2 단계

f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왕래를 시도하는 제3단계 f 정치

외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민족통일을 準備하는 제4단계 f l민족

l 체제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선포하는 제5한계의 단계른적 접근방법을 취하

고 있는 것이 이 案의 골자이다.

각 한계별 추진사업을 종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騷 먼저 제l단계에서는 민선 .민간정부가 수럽된 후 우리의 내정개혁을 통

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外

交改革을 간행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민주화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씨 세계

여른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통일논의에 대한 남북한 住民의 일체적인 공

감대를 形成한다.

@ 제2 단계에서는 서신교환, 체육교류, 고유문화 및 민속의 교류, 성묘한교

환, 친지방문, 취재와 보도 그리고 觀漆의 단계적 허용, 간접교역의 증대, 直

接交易의 모색 등 交流와 실상공개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信賴回復을 기

한다.

@ 제3 단계에서는 민족의 뿌리 및 역사찾기운동의 공동전개, 데외공동공연

과 전시회의 개최, 관세철폐를 통한 직접교역추진, 대외공동 關稅率의 적용모

색, 技術訓練 및 기술제휴, 직접 .합작투자의 추진, 교통 .통신의 자유 이용를

왕래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경제와 문화예술분야 등에서의 協力을 보다 긴

밀히 강화함으로써 상호자유왕래의 기틀을 공고히 한다.

郵 제4단계에서는 이미 形成된 민족의 동질성과 相互信顔를 바탕으로 한

상호이해의 기반위에서 對 非同盟 및 uN외교의 공동보조를 모색하고 남북

한의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統一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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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 제 5단계에서는 이상의 앞단계 사항들이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

실천되어 온 民族이 상호협조체제의 價値와 意義를 충분히 인식한 위에 공

동체로서의 완숙기를 거친 후, 준비된 통일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남북한 주

민들의 최종확인을 거쳐 내외에 l民族 l體制의 한민족공동체를 선포한다.

김 삼총재는 또 이같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남

북교류로 통일기반을 마련하며, 남북불가침협정체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추진
f

共産圈 및 키同盟外交强化, 실향민의 고향방문 조기실현, 통일논의에의 광범위

한 국민적참여보장, 군작전 지휘권의 점진적 환원, 교민청 신설, 自主外交確立 1

국토통일원의 승격 확대와 국토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겸임등을 주장하 다.

이밖에도 統一의 원칙과 관련하여 통일의 主體勢力은 민주세력이어야 하며
f

통일의 과정도 민주적 과정이어야 하고, 통일조국의 체제도 진정한 민주체제

이어야 한다는 통일의 민주3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 87) 김 삼총재의 통일른

은, 통민족공동체의 槪念을 상대적으로 보다 분명히 사용하 다는 점, 統一에

있어 民主의 개념을 강조하 다는 점, l民族l國家 l體制를 통일의 최종형태

로 규정하고 민주정부만이 를일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주장한

데서 特徵을 찾을 수 있다.

3 ) 金鍾必총재의 5 단계통일방안

金鍾必 新民主共和黨총재의 통일론은 6.23 선언 정신등을 토대로 민족주의

에 입각한 5 단계 통일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88)

87) 1979년 5 월 외신기자 회견에서 밝혔던 통일의 민주 3원칙을 김 삼총

재는 l988년 6월3o일 국회 당대표 연선에서도 다시 주장하 다.

r東亞日報J l988년 6월.3o 일字 참고 燎

88)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r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I J , PP . 51 ~ 5 6 ;정연선

"대권주자의 통일른을 평가한다 計, r월간 現代J l987년 l2월호, p p .

177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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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총재는 핀족통일과업은 정권적 당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민족사의 요

구에 부응한 장기구상의 틀 속에서 일관성있게 追求되어야 할 것이며 統- . .

이 설사 늘어지더라도 6.25와 같은 동족상잔은 절대 피하는 平和的인 방

법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金鍾必총재는 통일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6.23 宣言精神을 계승하

여 제국.평화.민주 .자주의 원칙하에 o 남북한의 평화정책 f @ 남북간의

대화 및 交流擴六 # @ 南北相互協力體制의 구축 f 營 민족동질성회복 # @

남북통일의 순서로 推進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산권국가와의 交流는 적극 추

진하되 戰爭抑止力으로서의 주한미군주둔과 군작전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보 다.

이같은 金鐘必총재의 단계른적 접근방법은 과거 民主共和黨政府의 통일방안

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 趙 淳교수의 4단계 經濟統合案

趙 淳교수는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통일기반조성을 강조하면서 4단계

에 의한 남북한의 경제통합 추진을 주장하 다.89)

제l단계는 비전략적 상품무역의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남북한 서로가 필요

로 하는 商品을 交流한다.

제2단계는 부문별 통합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韓半島의 안

보문제를 고려하여 석탄, 강철 등과 같은 중공업부문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 바 이는 가장 민감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이의 합의여부는 이후의 합

의가능성을 시사하는 실험단계가 될 것이다.

제3 단계는 단계별 통합이다.

89) r남북한 경제역량면에서 본 통합여건 J (국토통일원. 1974), p p . 5 7 ~ 59.

- 7 7 .



이 단계에서는 생산물이나 생산요소, 쿼터제폐지, 이동의 自由化를 실시함으

로써 양 市場의 통합을 이주도록 基盤은 조성한다.

마지막으를 제4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는 남

북간 經濟政策의 조정 내지 통일, 대외경제정책 수행에서의 공동보조 등을 취

한다.

논문집필연도인 l卵4년을 기준으로 3년씩의 간격을 주고 있는 이같은 趙

교수의 단계적 經濟交流論은 남북의 통일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경제문제이며 파급효과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經濟問題인 점을 .감

안할 때 그 적용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고 있다 하겠다.

5 ) 崔聖俊 .趙基洙교수의 3 단계통일방안

崔聖俊 .趙基洙교수는 3 단계에 걸친 단계적 통일정책을 주장하 는데 9o) 각

단계별로 다시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구체화하 다.

o 먼저 제 l단계는 人道主義에 입각한 교류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이산가족의 교류, 남북자유왕래, 남북서신 .통신 .일반서적 교류,

문화 .예술 .학술교류, 체육교류, 각종 시찰단교류, uN산하 국제기구 공동가입

보건, 의료구호에 관한 교류등을 실시한다.

@ 제 2단계는 經濟的 交流實踐의 단계이다.

남북한 문자 및 상호무역, 경제공동개발 및 공동연구, 經濟技術科藝의 정보

교환, 공동경제회의 및 경제조직체의 구성, 해외시장 공동재발 및 協力, uN

산하 경제기구 및 國朧經濟機構에의 공동가입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실시한

다.

@ 제 3단계는 政治的統一과 會談의 단계이다.

9o) 崔聖俊 .趙基洙, r단계적 통일정책의 구체화 방안J (국토통일원, 1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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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國土統一共同協議會 設置, 통일선거관리위원회 설치, uN 가입t

국제기구 공동가입, 일반적 정치교류등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통일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을 주장한 崔

.趙두. 교수는 제l단계와 제2단계는 순수한 민간인들간의 交流로서 순서대

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었다.

그러나 제3단계는 무척 어려운 단계라고 밝히면서 이 3가지 단계는 남

한의 경제발전, 국력배양, 사회의 도의적 개혁, 국가의 총단합이 이루어지고 이

것과 병행에서 南北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 기타 남북의 공동대화가 진행

될 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 다.

3 . 段階的 交流 .協力Model 통일논의의 評價 .

段階的 交流 .協力Model 은 앞에서 言료했던 바와 같이 기능주의적 접근방

식에 의출 것으로서 南北總選論의 전제조건으로 많이 주장되어온 Model이다.

단계적 교류 .협력른은 초기에는 뚜릿한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사이의 불신과 이질감을 해소하여 동질성을 回復함으로써

平和共存의 단계를 만들고 이를 基盤으로 구체적인 統一方法에로의 합의를 기

하자는 것이었다.

이같은 接近方法은 우선 당장 정치 군사적 문제해결은 힘들다는 전제에서

쉬운 인적 물적교류등을 통해 民族統一부터 이뤄보자는 것이지만 北韓側의 정

치 군사문제 우선해견주장과 부및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왔다.

그러나 第6共和國들어서면서 활발해진 통일논의의 과정에서 각계에서 남북

교류를 제의하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고 있고 정부 또한 을림픽이후의 국제

적지위향상과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조금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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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北韓側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치 군사적문제해결이 어느 정도 接

近해지면 기정치적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단계적 交流 .協力Model은

民族共同體라는 기본인식에서 크게 활기를 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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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辨證法的 變 革 統 - Mode l

l . 辨證法的 變革統- Mo d e l 의 意味

辨證法的 變革統一Model 은 분단구조의 총체적인 변혁을 통해서 통일국가

건설을 달성하자는 논리이다.

특히 이같은 변증법적 변혁통일 Model 은 재야나 학생운동권에서 주로 주장

되는데 이들은 기존의 理念과 체제를 백지화하고 亥配勢力들을 그동안 기득

권유지를 위해 분단을 야기시키고 고착시킨 반통일세력 (正 ) 으로 보고 이들

에 대한 統一指向勢力 (反 )의 鬪爭을 통해 분단구조를 통일지향구조로 재편

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건설 (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지배세력과 외세의 타파를 통해 사회구성체 全體의 주도권이 못

가진 자, 피지배자들로 재구성될 때에만 統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외세의존적인 지배세력이나 제도권의 통일문제주도를 반

대하고 민충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정당.사회단체의 접

촉과 交流, 반공법철폐등 政治 .軍事的 문제해결을 적극 내세우면서 反政府鬪

爭도 병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2 . 辯證法的 變革統-Model 논의

i ) 白基焉씨의 反外勢 民衆解放統一論

白基漆씨의 통일른은 통일문제는 민족적 모순과 민중적 모순의 동시문제로

서 이 두 가지가 辨證法的으로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r反外

勢 民衆解散統一論 J 이다.

철저한 民衆論者인 白基焉씨는 大統領選擧期間중이 던 l987 년 l2 월

4 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후보초청간담회 에서 民衆解放統一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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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能主義的 統一論을 합쳐 金 九선친,의 단일민족국가른을 발전시켰다는 3단

계 통일른을 제시하 다.9l)

@ 민중주도로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분단체제가 사회적으로 귀결되어 있는

상황을 모두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바꾸는 제 l단계 f @ 이같은 기반위에 2

개의 남북체제를 모두 용인하는 民?聯立政府를 수립하는 제2단계 - @ 이

를 다시 국가라는 천으로 귀착시킴으로써 단일민족국가를 완성할 수 있는 제

3단계의 단계른적 統一論이 그것이다.

3단계 統一論과 함께. 백기완씨는 다음과 같이 민중해방통일로 가는 원칙

3 가지도 동시에 제시하 다.92)

o 제국주의는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 삶의 어느 부분도 절

대로 이를 배경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모든 政治鬪爭은 통일운동이어야지 權力鬪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

다는 원칙

@ 통일운동은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이념도 신앙도 모두 바쳐 분

단과 싸워야 한다는 원칙

이같은 論理에 따라 白基焉씨는 民衆이 주도가 되어 추진해야 할 통일사

업으로서 경제의 예속화, 사회적 불평등구조, 문단지향적 가치 제도 문화의 철

폐, 주한미군철수, 핵기지철폐, 평화협정체결등을 들면서 이들은 결국 r 反統-

勢力 J 인 현정권의 변혁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외에도 南北學生會談과 南北民衆政治會談을 지지 .제안하기도 한 自基琉씨

의 統一論은, 결국 철저히 민중이 주체가 된 民衆解放統一論이라 하겠를

9l) 이애주 춰음, r가자./ 민중의 시대로 J (서울 :민족통일, 1988).

백기완, r통일이냐 반통일이냐J (서울 :형성사, 1987 )참고 .

92) Ibid., pp.26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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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李在五씨의 自主 .民主 .統一論

全國民族民主運動聯合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李在五씨의 統一論은 自主 .民

空 .統一의 3 대 이념에 의해 전개된다.93)

李在五씨는 진정한 통일논의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무제한적 비판, 반공

논리의 정권안보용化에 대한 비판, 북한실상의 공개 등의 3 가지가 可能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한 조건 5 가지를 제시하 다.

o 남북상호간의 통일논의의 확산 @ 남북상호간의 반통일적 제도와 법적

장치의 개폐 @ 남북사회의 완전개방 營 남북상호간의 민간교류 .문화교류확

대, 休戰線 일대의 민족통일광장설치를 통한 南北相互接囑의 기회 보장 理

통일의 구체적 방안 .통일후의 국가체제논의를 위한 南北會議構成 등이 그것

이다.

이상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한 李在五씨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과

冷戰論理에 기초한 남북권력의 성격이 民主 .民衆 .民族的으로 변화되어야 하

며, 自主 ..民主 .統一의 3 대 이념을 통일과 통일이후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철수, 休戰協定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정부의 대북

창구단일화 반대, 분단 범전논리의 극복을 강조하는 李在五씨의 통일른은 反

外勢民族解放의 自主, 反獨裁民衆解放의 民主에 의한 解放統-로 요약할 수 있

겠다.

93) 서울민중운동연합, r서울민중운동연합 J 1988 .

이재오,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재장 " , r월간경향 J l988년 5월호

P P . 7 6 ~ 8 1 .

이재오,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열자 計, r 민족지성 J 1988.4, pp.184

~ l94 참고할 것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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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KNCC의 r民族統一과 平和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宣言 J

한국기독교회협의회 (KNCC)는 l9關 년 2 월 29 일 제37차 정기총회에서 r민

족통일과 平和에 관한 한국기독교회선언 J을 발표함으로써 내외적으로 큰 파

문을 일으켰다. 94)

이 宣言文에서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원칙으로서 自主 .平和 .民族大

團結의 3대원칙에 大道空義 統一論議의 民主化 등 2개를 덧붙인 5대원칙

을 제시한 KN c c는 이의 실천을 위한 몇가지 사항들을 남한 정부에 촉구

하 다.

o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이산가족들의 만남 .재결합의 자

유보장, 남북한의 친척 .고향방문 허용, 가족 .친척 또는 과거의 분단과 관련

된 전력때문에 받는 부당차별의 타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增進시키기 위하여 兩側 정

부당국의 정보 .통일논의 독점지양과 언른자유 보장, 통일문제의 연구와 논의

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 보장, 남북양측의 체제내 비판과 자유의 최대 許

用, 세계인권과 uN 인권협정의 준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상호비방과 적대감을

建設的 비판으로 전환하고,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相互交流 .방문 .통신을

개방하며,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學術分野에서의 交流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분야에서의 交流와 만남을 개방해야 한다.

@ 남북한의 緊張緩和와 평화증진을 위해 休戰協定의 전환과 불가침조약체

견을 위한 협상의 추진, 남북상호간의 信賴圖復과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때

주한미군과 주한 uN軍司令部의 철수 .해체, 상호군사력의 감축과 평화는업으

94) 한국기독교회협의회, r 민족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J 198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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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 핵무기철거를 실시한다.

密 민족자주성의 실현을 위해 남북간의 協商이나 회담 .국제협약에서 민족

자주성과 主體性을 견지하고 민족의 삶과 利益에 배치되는 기존의 모든 외

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경 .폐기한다.

@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선포운동 전개를 주장하면서, 해방

5 o 년째가 되는 l995 년을 평화와 統一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平和와 統一을

위한 연대운동의 지속적 展開를 다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요컨대 선언발표이후 보수교단의 반발과 남북학생회담제의등이 어우러짐으로

써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던 KNcc의 宣言은 종교계의 통일논의에도 커다

란 향을 준 것이었다.

4 ) r해외동포회의 J의 統一論

l9 8 7 년 ll월2l 일 미국 뉴욕 포리스트 힐즈 리트리트센터에서 해외동포

들은 r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해외동포회의 보고서 J를 발표하 는데

이 r報告.書 J는 먼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통일의 기본방향을 천명하 다.95)

o 한반도의 통일방안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 .자주 .평화의 3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한측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

한 暫定協定은 휴전상태의 속화 가능성에서, 北韓側의 3자회담은 자주의 원

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바뀌어야 한다.

@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통일의 최종목표는 i民族 i國家 i體制이

어야 한다.

@ 이산가족만남, 서신교환, 제3 국에서의 民間次元의 비정치적교류. 남북교류

및 대화 등 상호불신해소와 信賴構築이 가능한 방안을 통해 남과 북이 변

95) r해외동포가 본 북한과 그들의 통일논의 J (서울 :민중사. 1988), p p .

153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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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營 남북은 상호블신해소와 緊張緩和를 위한 조치로서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

鐘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克服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단계로서

연방제를 採擇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 통일의 과정은' 남북한 양쪽이 적절한 시기에 각기 중립화를 宣言하고

주변강대국의 보장올 받아 비동맹 세중립화노선을 택함으로써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이상의 여섯가지 통일의 基本原則을 밝힌 r해외동포회의 J는 緊張緩和 및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장하 다.96)

騷 특정 통일방안의 이데올로기적 절대화나 남북대화의 原則論的 명분싸움

을 반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가능한 현실적이고 신축성있는 점진적

交流 및 統一方案을 지지한다.

@ 窮極的으로는 l國家 l體制를 지향하지만 4대국 교차승인 및 u N동

시가입은 분단 구화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가 병행될 때 예방할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대화는 전부 c성하며 대화시에는 양측에서 제안한 미제

는 어떠한 것이라도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도 南北間의 직접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 軍통수권 및 작전권의 즉각적 이양,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 핵무기 철

거, 休戰協定의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南北相互不可侵條約締結, 군비축소, 주한미

군철수, 비동맹 세중립화노선채택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北韓의 외채상환에 남한이 도와줄 것을 권고하기도 한 r 해외동

9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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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회의 J의 통일른은 緊張緩和와 카同盟 세중림화 문제에 큰 주안점을 두

었다는 데서 特徵을 찾을 수 있다.

5 ) 한겨레민주당의 한겨레공동체 (Korean Commonwealth) 案

한겨레민주당의 통일른은 분단은 反民族的 사대주의자의 분열책동과 미 .소

양대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고착된 것이므로 통일은 이의 타파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97)

이같은 基本認識에서 한겨레민주당은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3 원칙에 입

각한 騷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회복 f @ 한겨레공동체실헌 l @ 평화통일의

3단계 한겨레공동체 (Korean Commonwealth) 통일안을 주장하 다.

먼저 제 l단계에서는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을 回復하기 위해 o 남북간의

經濟的 文化的 人的交流의 확대와 분야별 공동협력기구의 광범한 구성 @

긴장상태의 해소와 남북간의 균형있는 군사력감축을 협의하는 평화회담개최 @

남북불가침협정체견 動 美 . a . 中 ,蘇등 강대국의 한반도 安全保障條約締結과

중립국 감시인단 감시하의 남북쌓방의 균형있는 군사력 감축 출 남북쌓방의

군사훈련 및 군비축소에 대한 상설교차감시기구의 설치 @ 남북상호간의 상

설교차주재기관 설치 @ 휴전협정폐기와 평화협정체결 등을 실시한다.

제2단계에서는 o 대내적으로는 남북 각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保障하고 대

외적으로는 行動統一을 꾀하며 한민족전체의 공동발전과 繁榮을 위해 협력하

는 정부차원의 남북한대표로 한겨레공동체 (Korean Commonwealth) 구성 @ 핵

무기 製造禁止, 實驗禁止, 반입금지의 키核 3原則 실헌 @ 한겨레공동체의 단

일국호로 uN 가입등을 실현한다.

제3 단계에서는 o 정부차원에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까지 한겨레공동체에의

97) 국토통일원, r 각계 통일논의 자료집 SI J 1988, pp.75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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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확대 @ 남북 각기 외국과의 군사적동맹관계의 청산과 한반도내의 외국

기지와 군사기지 철거실시 @ 한겨레공동체명의의 한반도 중립화의 대내외선

언 @ 國.를投票를 통한 한겨레공동체의 統一憲法 확정 출 남북총선거를 통

한 단일정부 .단일국회구성으로 한겨레공동체의 단일국가건설을 실현한다는 것

이다.

이상과 함께 한겨레민주당은 民族의 자주독립과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民族敎育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 다.

6 ) 民衆의 黨의 反外勢民衆統一案

民衆의 黨의 통일정책은 외세배격과 민중주도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로 요

약할 수 있다. 98)

民衆의 黨은 정강정책에서 o 통일논의와 민간차원의 통일추진의 자유보장

@ 한반도의 실질적 平和定着을 위한 핵무기철거, 남북한 상호불가침조약체결 f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 남북한의 동시 군비축소실행 郵 政治 출

經濟 .社會. 文化.言語 등 모든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남북평화교류전재를 통

한 민족이질화현상 타개 출 통일을 위한 남북한 협상기구설치등을 주장하

다.

이와 함께 민중의 黨은 군사문제와 외교문제에 있어서의 자주성확립을 특

히 강조하고 있는 바 o 미.일등과의 모든 불평등한 條約.協定을 파기하

고 자주적 외교, 평등한 대외관계를 實現하며 @ 군작전권의 환수와 주한미

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와 군사기지의 존속여부는 國民의 뜻에 따라 결

정하고 騷 美中央情報部 한국지부를 비롯한 모든 외국정보공작기구를 5 각 철

수시키고 美대사관 등의 순수외교업무 이외의 불법적인 정보공작활동을 금지

98) F '87 선거평가와 전망 J (서울 :백산서당, 1988), pp.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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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내정간섭을 철저히 封鎖할 것등을 주장하 다.

이렇듯 民衆의 黨의 통일정책은 民衆우선에 의한 反外勢民衆統一論이라 하

겠다.

7 ) 社會民主黨의 聯合國家案

社會民主黨은 기존의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勢力만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면서 군사문제해견, 비동맹중립노선의 연합국가 등을 주장하 다.99)

o 남북통일은 전체민족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며 그 基本精神은 민족동

질성보존과 자주적 인도적 평화통일의지의 발현이어야 하는 바 인적 문화적 f

경제적, 정치적 교류를 단계적으로 擴大시켜 民族單一國家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남북한의 상호감군과 민병조직해체, 학생군사훈련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

시한다.

@ 남북이 상호적대관계를 지양하고 거족적인 統一協議錢를 구성한다..

郵 남북의 법제속에서 통일의 障碍가 되는 요소를 적극 제거한다.

騷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단계로서 聯合國家制를 검토한다.

@ 비동맹중립을 기초로 한 민족통일과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추구한

다.

@ 統一된 國土의 자주적방위라는 견지에서 군비를 조정하고 국가의 완전

독립유지를 위해 東北亞地域의 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한다.

민병조직해체등 군사적 문제를 중요시하는 社會民主黨의 통일른은 "남의 자

본주의도. 북의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민족노선 민주적 사회주의의 方向에

서만 平和統一이 가능한 것기이라는 권두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쉽게 나타나

99)시인사편집부, r강령 정책J (서울 :시인사 1988), pp.38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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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이념 재정립에 의한 統一錢索이라는 점에서 特徵을 찾을 수. 있겠다.

8 ) 튜忠-목사의 민족공동체건설案

吳忠一목사는 남북의 민족과 정치당국은 현존의 T 체제 가운데 하나를 택

하는 정복적 통합적 방법이 아니라 체제와 理念을 초월하는 새로운 민족공

동체를 民族合議에 의해 창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ioo)

이같은 대전제에서. 吳목사는 구체적인 統一方案이나 통일조국의 국가상을 ?

시하기 보다는 통일을 위한 몇가지 실천과제와 교류방법등을 다음과 같이남

북에 동시에 요구하 다.

o 먼저 민족적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켜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민족구

성원이 한겨레임을 確認하고 민족우선의 원칙에서 한겨레찾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국토, 정치, 국가체제적 통일에 앞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쉬운 것부터

실현해야 하는 바 천만 이산가족의 거주.생사확인, 가족찾기, 서신왕래, 고향

방문, 성묘, 여행등의 무조건 자유허용을 통해 民族構成員의 만남부터 시작해

야 한다.

@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모든 交流, 硏究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북의 言

語, 歷史, 地理, 生物, 自然資源 등 비정치적 학문교류를 우선으로 해서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등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郵 남북한당국은 민족이질화, 적대화의 모든 敎育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평

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평화교육 교과서를 공동제작한고 각기 그 교육을 실시

한다.

ioo)오충일, "체제와 이념 초월해 민족공동체 건설計, r사회와 사상J l 9 8 9

년 9 II, pp.78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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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 남북의 모든 대학에 민족통일과를 설치하고 敎授와 擧生의 南北의 모

든 역사와 현실을 자유롭게 연구함으로써 민족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남북한 敎授들의 교환강의와 학생들의 교환수업이 허용되어야 하고 제

반연구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 남북의 反民族的 法을 폐지하고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허용하

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

@ 남북한 당국은 이데올로기, 남북정치체제, 사상등으로 구속된 모든 政治

.恩想犯을 석방하고 남북한 인사들의 각종 사회적 活動의 제한을 풀어야 한

다.

@ 남북한거주민은 이데을로기 , 南北政治體制, 토전역의 거주이전등에서 중

립이나 선택이 자유를게 보장되어야 한다.

@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民族의 利益을 도모하고 민족자주경제를 실

현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족경제의 외세의존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騷 남북의 정치 .군사당국은 민족간의 군사대결체제를 남북민족방위체제로 전

환하고 이를 위한 남북군사공동회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騷 남북한 당국은 休戰協定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민족우선 .민족자주 입

장에서 이에 배치된 內容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條約을 수정 폐

기하고 모든 대외협약은 남북민족공동의 利益위 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騷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美國의 핵무기의 이곳을 겨냥하고 있

는 蘇聯의 핵을 철수시키고 비핵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관철

해야 한다.

騷 통일이후 민족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청년. 학자, 문화 .예술인, 종교인, 정치인, 언른인 등 사회각계대표로서 민족적

양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構成된 南北民族代表者協議機構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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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 남북민족과 정부당국들은 祖國解초과 분단의 날인 8월l5일을 민족수

치의 날로 정하고 lo월3일 개천절을 민족 .자주. 통일의 날로 정하석 민

족통일축제 c 올리도록 한다.

賜 남북민족과 정부당국들은 統一의 날을 확정하고 그때까지 모든 분단외

세의 민족내 분단세력을 몰아내는 民族運動을 전개하며 l995 년을 통일의 해

로 선포하고 민족적 대과업을 완결해야 한다.

이상과 함께 공동주최, 단일팀, 분단개최등 88올림픽의 어떤 형태로든지의

南北이 같이 하는 을림픽을 해야하며, 平和統一은 쉬운 것이며 가능한 일이

라는 긍정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吳목사의 통일론은 결

국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되 정치 군사적 문제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총

체적 接近方式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3 . 辯證法的 變華統-Mo d e l 논의의 譯價

살펴본 바 처럼 주로 재야에서 제기된 변증법적 변혁통일른은 基本的으로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外勢에 의한 분단독재구조로 보고 이의 극복을 위해 反

外勢自主化運動, 民主化運動, 統一運動을 같은 맥락에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

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民衆의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평화협정체결, 남북제정당 社會團體의 직접교류를 적극 주장한다.

이들은 旣存의 정부통일정책은 미국과 남한내 지배블럭의 利益을 위해서만

진행되어온 것으로서 외세의존성이 강한 집권세력이나 기회주의적.인 보수제도

권은 統一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통일은 남북 민중의 주

체적 역량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在野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통일른은 통일의 당위성을 신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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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분단과 분단고착의 責能을 외세와 집권층의 탓으로 돌리고 이의 전

면적 變革을 통해 현상을 타파하고 민중이 지배하는 社會를 건설하자는 것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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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 . 分斷克服의 새로운 統一論

:배달공동체건설論 (檀國建設論 )

1 . 새로운 統-理念의 必要性

분단이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政治社會化된 南北의 겨레들이 통일된 국가

의 국민으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의 사고방식이

나 행동양식을 공통되게 再定向化 (re-orientation)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같은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地理的 分斷은 청산되더라도 民族的 分

斷은 극복할 수 없어 남북의 동포들을 명실상부한 r統一國民 J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배달겨레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래 美 .蘇등 외세 강대국

들의 세력경쟁에 휘말려 겨레의 利益을 팽개쳐 놓고, 겨레공동체수립이라는

절대의 과제를 뒤로 한 채 남의 이데올로기 싸움만 대신하여 찰다.

물른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심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利益을 위해서는

지난날 그토록 높이 쌓아온 이데올로기의 벽도 주저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강대국들의 실상이다.

바로 이 때 우리는 남의 싸움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한다.

虛爲意識 (false conscionness) 으로서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배달민족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理念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理念이란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삶의 질곡을 넘어서려는 의j를 .설명

하고 그것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일하며 염원의 세계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

천의 방법이자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이념은 이 땅에 자리잡고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存在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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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 임과 同時에 존재양식을 뜻한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의 삶의 내용이 결정한 理念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理念에 의해

우리의 삶을 타개해 온 방법과 원칙이 있어왔던 바 그것이 바로 배달민족

으로서의 공동체 인식이다.

즉 우리 민족은 배달의 단일민족으로서 수천년동안 지연 .혈연으로 맺어져

왔으며 같은 언어와 문화로 오랜 역사적 운명을 함께 해찰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통일조국의 사회구성 및 운 에 관한 기본 원리이자 統一祖國의 國民으로

서 가져할 恩考와 행동의 指標로서의 이같은 統一理念은 굳이 이데올로기로

말한다면 활용적 (operative) 이데올로기에 대칭되는 개념으i서의 기본적 (fu-

n d a m e n t a l ) 이데올로기이며, 대립적 이데올로기 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포용

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loi)

그리고 이같은 統一理念은 자주적 평화통일의 과정에서는 물른 조국통일이

달성된 이후에도 진정한 民族統一建設 (Nation Building) 에도 중요한 의의

를 가질 것이다.

요컨대 이처럼 統一方法論에 앞서 統一理念을 우선적으로 論하고자함은 남

북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정신의 정립없이는 統一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

른이거니와 설령 합쳐진다하더라도 단순한 통합이상의 意味는 없는, 그래서 항

상 분열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iol)양동안, "분단극복과 통일이념의 모색 " , r현대사회 J l985년 가을호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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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달공동체의 意味

i ) 배달 (檀) 의 개념

반만년을 한 民族으로서 공동의 문화와 운명을 위해온 우리 民族은 현

재 남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

그런가하면 그것도 모자라 각기 나라이름을 r 大韓民國 J과 r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J이라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南에서는 r한J

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단어로 주장하는 반면에 北에서는 r朝鮮 J을 주

장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단어에 대해 거부감마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즉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民族은 어떤 면에서는 r한族J과 r朝鮮

族 J 그리고 r高麗族 J으로 다시 갈라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우리 民族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민족적 공통

분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하겠다.

같은 분단국인 獨逸이나 중국도 민족을 나타내는 호칭만큼은 각기 게르만

族, 漢族으로 같다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것이 단순한 호칭상의 문제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 現實이고 보

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절실해지는 것이

다.

따라서 本여기에서는 r한 J과 r朝鮮 J의 개념을 구명해보고 이둘을 포용

할 수 있는 r 崙들J 즉 r배달J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r 한 J의 개념

우리 겨레는 일찌기 나라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및한 '참 '으로서 밝고

밝은 환(極, 韓 )한 겨레로서 한겨레 (韓族, 極族)라 블리워져찰으니 이 겨

레가 사는 땅은 밝은 땅(地, 달. 達)으로서 밝달(檀, 朴達) 이요 또 이 나

라는 밝달나라(檀麗)로서 환한 한나라 (極國, 韓國 )라고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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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한 >은 騷 크다(大) @ 하나 (- ) @ 바름(正) 營 밝다(光

明) 鐘 넓다(廣) @ 으뜸(元) @ 하늘(天) @ 가장(最) @ 길다

(長) @ 못(衆) @ 오램(久) @ 많음(多) @ 모두(諸) @ 임금

(王)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io2) 이는 역시 이와 비슷한 뜻을지닌 환

(,極)의 옛글자이다. 제일 크고 밝은 얼이 한얼( )이며 한얼이 만든 나

라가 곧 환하고 밝은 나라인 한나라 (極國 )라는 것도 간로 이같은 개념에

서 연유한다.

이와함께 마한.진한.변한의 三韓도 나라명에 韓을 사용하 으며 lo3) 무엇

보다도 일제에 강제 합병되기 바로 직전의 전체 우리민족의 나라명이 大韓

帝國으로서 韓을 사용하 다는 점도 일견 커다란 意義를 가진다고 하겠다.

나, r朝鮮 J의 개념

r한J이 나라명보다도 우리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민족 내부에서 많

이 사용되어온 개념이라면 r朝鮮 J이란 단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기간 .나라명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다.

檀君朝鮮으로 부터 비롯되는 古朝鮮이 그러하며 近世의 朝鱗.이 그러했를

일제로 부터 해방될 때에도 우리 민족은 朝鮮이라는 명칭으로 해방되었기도

하다.

朝鮮이란 말은 阿斯達에서 연유한다.io4)

lo2) 安浩相, r국민윤리학 J (서울 :배 출판사, 1977 ), pp. 147 ~ l4 9 .

lo3) 三韓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安浩相, r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J (서울 :사림원, 1979), pp -2 9 5 ~

3l6 .

lo4) '朝鷺. )이란 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相時, 檀君實史에 관한 문헌고증 J (서울 :가나출판사, 1987), pp.257 ~
25 8 .

安浩相, op.cit., pp.263~293 각각 참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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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斯達은 r朝J (아斗 ), r朝光J. r朝日 J, r朝陽 J 등의 뜻G 내포하고

있는 阿斯와 r山찰J이라는 뜻과 함께 r들J 즉 平野 또는 平壤(벌내 )

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達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阿斯達( ?차들 )은 r朝光이 비치는 땅J, r朝日이 비치는 벌판 J ,

r 陽地 J . r 陽原 J, r陽谷J의 뜻이 되는 동시에 白岳( 崙뫼)과도 상통되는

뜻을 안고 있다.

그러나 檀君朝鮮시대의 옛 우리 겨레들은 도읍이 있던 平壤지방을 우리z

유의 말인 r 9딘를 J 또는 r됐들J이라 불렀을 뿐 漢字音인 조선으로 발

음 .호칭하지는 않았다.

즉 朝鮮이라는 호칭은 중국사람들이 9딘를을 漢字로 意譯하여 부른 것으

로서 중국인들은 檀君朝鮮이 平壤 즉 9딘를로 환도한 이후 부터 이 곳을

가리켜 중국보다 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받는 아침 릿빛( 朝 日

之光 ) 이 곱고 밝은(撚明 ) 곳"이라는 뜻으로. 이를 略稱하여 朝鮮이라 불

렀던 것이다.

이와함께 近世朝鮮 역시 明나라에서 얻어온 이름이라는 점을 굳이 들지않

더라도 朝鮮이란 호칭은 중국샤람들이 자기들 본위로 우리민족을 불러내려온

것이라 하겠다.

다. r배달 J의 개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개념이 우리 민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이같은 의문의 가장 정확한 답이 r배달 J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적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세계어느나
..라q 그

것보다도 웅진하고 심오한 건국신화를 데올렸다.

즉 국가와 민족이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한가지 구심점으로서



r 단군 J 이라는 건국신화를 데올렸다는 것이다.io5)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서로 상이한 이념과 체제에 의해 民族의 동질성이 위

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족화합의 유일한 象徵으로서. 공통분모로

서 r배달 (檀) J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해야만 할 必要性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하늘(한을, 天 )에서 나』.는 광명은 極(환함 )이요 땅에서 나오

는 광명은 檀(밝음) 이라 하여 垣의 사상을 땅에서 구현한 것이라 檀이라

하 다.

배달의 개념도 바로 이같은 데서 비롯되는데 한얼나라인 이 한나라를 본

떠서 땅위에 세운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最, 太, 한) 밝은 (明, 白
를

밝) 산인 한밝산(太白山, 白山, 白頭山 )에 세운 밝달나라(檀國, 倍達國 )요

또 이 나라에 살던 겨레를 밝달겨레 또는 배달겨레 (檀族, 倍達族) 이라 하

던 것이다. io6)

따라서 보다 근본적 의미에서 한의 사상을 현실로 구현시킨 것이 즉 우

리 겨레들의 공동체로 실체화시킨 것이 밝달 즉 배달(檀)이라 할 것이다.

또한 밝달과 배달이라는 글자도 언어학적으로 볼 때 밝달의 '밝은 에

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밝다, 찰다, 밝찰다
를 다. 다, 를다. 다 등

으 로 쓰이며 '달 )은 땅(地)을 뜻하는 것인 바 흔히 양지를 양달, 음지

lo5) 엄격한 의미에서는 檀君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檀君을 언급한 서

적중 중간중간에 "帝日 간이라는 구절이 있5 례서도 알수 있듯이 檀君

이 아니라 檀情가 맞을 것인 바 r君J이라는 호칭은 강봉한 왕을 뜻

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던 자들의 사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lo6) r極檀古記 J, 三聖記全 下篇; r太白逸史 J, 三神五帝本紀 第一, 神市本紀

第三 각각 참고할 것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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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음달이라 부르는 것이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와 r밝J은 r배J로도 많이 불리워졌는데 이는 새밝인 새벽, 새배, 새

복, 새북, 새비등으로도 일컬어졌던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밝달(檀 )은 배달이요 밝달나라(檀國 )는 배달나라요 밝달임금 (檀君

狂儉) 은 배달임금이요 밝달겨레 (檀族 )는 배달겨레 던 것이다.

2 ) 배달공동체의 의미

南北分斷은 현재 南北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의

근본적인 원천이요 심층인자이다.

이렇듯 분단은 배달민족성원의 참다운 행복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

애물인 바 조국통일은 바로 이러한 분단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統一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것은 착각이자 환상이다. 統一은 어디까지나 온전한 하나의 民族共同體

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이자 주출돌일 뿐이다. 共同體구성원 각자의

인간다움의 실현을 保障하는 참다운 民族共同體의 건설은 통일이후에도 계속

적으로 끓임없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 그 자체로서 분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窮極的

인 도달점은 인간다움의 완성기에 기여하는 참다운 民族共同體의 건립에 있

다는 말이다.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공동체적인 삶의 주체로서 공동체적인 삶

의 위를 통해 인간다움을 완성시켜가는 存在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共同體라고 해서 모든 種類의 공동체가 다 인간의 린간

다움을 실현케하는 데 반드시 肯定的으로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

共同體構成員 개개인의 인간다움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만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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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렇지않고 사회나 國家등의 공동체적 질서가 구

성원들의 삶을 키人間化시키고 인간성을 박탈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독립된

실체로서의 존립의 명분도 정당성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배달민

족공동체의 수립의 必要性과 당위성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다.

現在의 분단이라는 현실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民族共同體樹立에 실패하

고 각기 남북이 각기 반쪽공동체속에서 살아감을 뜻한다. 온전한 하나의 공

동체가 아닌 반곡짜리 공동체의 분단상황하에서 민족전체의 발전과 개인의 발

전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고 한계를 지니게 마련이다.

혹자는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배달민족은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도 한

다. 분단에 따른 f립때문에 南北韓 모두가 최대의 努力으로 競爭的 發展을

추구한 면이 있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설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가 우호적

競爭關係를 유지했다면 모르거니와 극도의 적대적 競爭關係를 유지해온 터에

분단이 각차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면 이는 가학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

는다.

단순히 한 民族이 둘로 나뉘어 살아간다는 평떤적인 意味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분단의 현실이다. 같은 民族끼리

둘로 나뉘어 서로의 최대의 위협적 存在로 인식하고 있는 反共同體的 분단

상황속에서는 어느 쪽도 정상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적대적 대치의 분단상황속에서는 인간의 價値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적

(
條件들이 유보되고 자유와 풍요가 유보되는가하면 또 그것들은 상대의 위협

적 存在를 이유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단 f 경쟁 f 발전이라는

도식은 지극히 非民族主義的이며 反民族主義的인 발상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남북분단의 현상에 안주하려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 진정한 民族의 統一이

없다면 민족은 여전히 半독립상태에 지나지 않으며 半독립상태에 있는 한 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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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의 發麗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로써 분단의 모순을 克腦하고 진정한 民族建設 (Nation Building) 과

國家建設 (State Building) 을 완성할 때 비로소 우리 배달민족은 모든 민

족적 에네르기와 지혜를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무릇 집단에는 크? 수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共同團的에 의해

존재하는 r結社J이며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사실로 존재하는 r共同體 J

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배달민족은 정치적 결사에 의해 민족공동체의 단일성아

위협받고 있다.

共同體란 집단의 삶의 터전인 땅과 역사에 근거한 정감의 응결체인 데 이

것이 그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民族 즉 民族共同體가 되

는 것이다.

물른 民族이라는 말만 써도 民族共同體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共同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民族에 굳이 共同體라는 말

을 덧붙이는 것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당연히 共同譜여야 할 民族이 현실적으로 共同體를 이루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배달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배달민족이라는 깊은 뿌리에 바탕하여 긴 역

사속에 공동체로 살아찰으며 공동체로 살아야 할 '한 民族이 분단된 채 공
)

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共同體를 형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데 바탕

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동성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번창해온

배달민족의 끈질긴 생명력는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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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생명력이야말로 근대민족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배달민족존재의 가장 적

극적인 확인요소이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 배달민족은 民族共同禮는 있으나 아직 그에 합당한 정

치적 표현을 구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民族共同體를 어떻게 정치체로 승

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통일문제의 진수라 할 수 있다.

결국 배달공동체란 우리 배달민족이 서로를 r 위하여 J사는 것이 아니라

r더불어 J살면서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겪으며 함께 존재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이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집합적 努

力과 의지의 됫받침위에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다.

3 . 배달공동체건설른의 3 大理念

南北統一은 그것이 단순히 분단이전으로의 회기가 아닌 배달민족전체의 繁

榮과 자존올 위한 것이어야 하는것인 까밝에 전민족적 합의와 최대공약수가

保障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基本理念으로서 통일의 과정과 통일후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 民族 .民主 .民生의 三民理念이다.

i ) 民族主義

통일은 어떤 계층도 .소외 또는 배제될 수 없는 민족성원전체의 問題로서

民族全體가 통일의 주체이다.

동시에 r民族J은 대외적으로는 自主. 自立 . 自尊 . 自强의 정신을 지켜야 한

다.

自主 :통일은 민족주체성을 바탕으로 모든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自立 :통일국가는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新제국주의나 經鑛主義에 의한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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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곡상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自尊 :배달민족은 반만년의 역사의 문화 .전통을 지닌 자랑스런 단일민족이

라5 긍지를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임한다.

自强 :民族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外勢의 무력침입에 대비하여 전

체민족성원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한다.

2 ) 民主主義

통일은 일부 집권계층이나 勢力의 강제적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민족의

民主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고로 그 과정이나 주체, 그리고 통일이

후에도 民主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自由.平等 .人權 .平和의 精神이 존중되어야 한다.

自由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인간으로서 최대한의 가

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平等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기본인식에서 민족성원 전체가 억울하게 부

의 幸福을 제한받는 일이 없이 고루게 누려야 한다.

人權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도 또 통일후에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는 물른 國

民으로서의 기본권과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平和:통일은 民族成員全體의 번 과 자존을 위한 것인 바 고귀한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일체의 무력이나 暴力을 배제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3 ) 民生主義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통일민족국가는 전민족이 함께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보다 幸福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로서의 경

제적 價値를 최대한 고려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民生問題에 적극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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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에 전민족성원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福祉의 정신이 嚴格히 지켜져야

한다.

4 . 二元執政府制 배달민주공화국 수링방안

l ) 제 l단계 :배달공동체 (THE KOREAN COMMUN工TY) 형성단체

제l단계로 남북은 象徵的 의미의 배달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동수로 각계 대

표들이 모인 배달최고위원회를 각 지역의 국회로 부터 동의를 얻어 조직한

다. 배달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의 협의체적 성격을 가지며 祖國統一을 위한 제

반업무를 수행한다.

統-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r실재 J와 함께 사상

과 제도의 차이라는 現實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 相互信賴를 통해 배달공

동체로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 공존체제를 이루어야 한

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가장 민감하게 통

일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 .군사적문제의 해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로부터 단순한 불신의 정도가 아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 있는 현

南北의 극도의 적대적관계를 고려할 때 이 政治 .軍事的間題의 해결이란 실

로 중료한 것이다.

물른 이 問題와 관련하여서는 經濟 .社會 .文化 .藝術등 비정치적인 면에서

의 交流를 통해 상호보완성을 높임으로서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接近하자는

기능주의적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통일은 이른만으

로 또 당위성만으로는 해결필 수 없는 現實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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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융통성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統一問題가 분단극복의 문제와 같은 脈絡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통일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는 北과의 협상( ? )문제도 생각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줄곧 정치.군사적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해찰고 이에 반

해 남은 비정치적교.류를 주장함으로써 서로가 제l차적 관문조차 넘지 못해

왔던 게 事實이다.

그렇다면 이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다음문제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다 현명한 方法이 될 것이다.

이는 다분히 協商과 흥정게임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배

달공동체라는 개념이 政治共同體, 經濟共同體, 社會共同體, 文化共同體등을 고루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때 정치공동체의 문제도 분명 배달를동체

형성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달공동체형성에 있어 이들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기란 힘든 것

이다. 이들 모두가 상호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배달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때

문이다.

따라서 狀況에 따라 우선 순위가 문화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經濟共同體

가 될 수도 있으며 社會共同體나 政治共同體가 우선으로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군사적 문제는 분명 정치공동체형성의 문제이며 o1

같은 점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접근에 망서릴 하등의 이유는 없다. 더구나

그것이 北이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그로 인해 문제해결이 벽에부및쳐왔던 걸

림돌이었다면 더욱 積極的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信濯圖復과 함께 협상테이블

에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남북의 적대적관계는 戰爭構造 (撚戰體制 )로 부터 유?하는 것인 바

戰爭構造를 평화구조로 바꾸는 문제는 실로 시급하고도 절박한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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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화구조는 단순히 戰爭抑止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평화구조란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함은 물른 동족상잔의 원인을 根

本的으로 제거하면서 軍費를 축소하고 또 이를 통해 통일공존체제의 배달공

동체를 형성함으로써 外勢를.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祖國統一에 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향한 제l단계로서의 평화공동체 (Peace community) 형성을

위해 南北相互不可侵條約締結, 상호감축과 함께 休戟協定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하고 이를 위해 군작전권을 반환해야하며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撤收함으로

써 평화구조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平和共同體形成과 함께 남북은 키정치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

진함으로써 상호동질감 회복과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協力共同體를 형성한다.

o1ol1 따라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가 가장 큰 경제교류를 적극추

진함으로써 여타분야에의 확산을 기하고 예술교류, 국토순례. 관광지순례, 스 포

츠교류. 학제조정등을 통해 상호인식과 같은 歷吏를 지닌 공동체로서의 동질

성을 圖復한다.

이와 함께 이 단계에서는 民族의 가장 큰 공통분모인 언어통일작업 (예컨

대, 두음법칙이나 단어의 개념 共同規定 등)과 문화재공동발굴. 역사공동연구

등을 實施한다.

이같은 작업들로 비정치적부분의 統合을 추진하고 국기, 국가. 국호, 국화등

의 통일작업을 병행한다.

國際스포츠大會나 예술제, 국제학술회의 등에는 반드시 단일팀으로 출전한다.

그러나 국군과 인민군 등 군사문제와 외교권에는 독자성을 갖는다.

2 ) 제2단계:배달연립민주공화국 수립단계 (THE UNITE STATE OF KOREA)-

南北聯立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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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단계의 배달공동체 형성으로 민족공동체의 認識이 南北 民族構成員사이

에 보편화되면 南北은 세중림화를 宣言하고 배달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남

북양지역정주는 철저한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되 외교권과 군사권등은 배달민족

최고의회와 남북동수의 대표로 構成된 연립정부의 강력한 지휘를 받는다.

이 단계에서는 배달민족최고의회는 지역비례대표 議員으로 구성된 상원과 인

구비례대표의원으로 주성된 하원의 양원제로 運營한다.

남북의 양 地域政府는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며 철저한 자치권을 행사

하는 준공화국적 特徵을 지니는 州로 된다. .

남북의 각 7.lf는 단순히 南州. 北州로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

써 이질감과 배타심올 해소하도록 한다.

배달최고 의회와 배발연립정부는 南과 北의 地域政府를 지도하며 각계각층

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은 물른 남과 북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제도

와 行漆組織에 대해 최대한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양 지역정부는 최고민족의회에 위임한 모든 問題에 관한 결정을 준수할 의

무를 가지며 그의 주권, 자유, 독립 및 조약의 명문에 의해 최고의회에 위

임되지 아니한 모든 機能과 관할권을 가진다.

어느 한 쪽에서 반역죄. 특별중죄 또는 고도의 不法行爲를 범하여 유죄로

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법의 제제를 피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도피해 온 지

역의 요구에 의하여 그 犯罪의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곳으로 인도되고 이송

되어야 한다.

최고의회의 동의없이 연립정부는 國家에 사절을 파견 또는 접수하지 못하

며 회의, 협정, 동맹, 조약 등에 가입하지 못한다.

최고의회는 戰爭과 平和의 決定, 대사의 파견과 접수, 조약과 동맹의 체결

등의 事項에 권한을 가지며 양 지역정부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紛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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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고 제소기관이 된다.

共開防衛 또는 공공복리에 사용되기 위해 최고의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전

비와 다른 費用은 양 지역 전체토지의 價値에 비례하여 할당된 공공재정으

로 지급되어야 하며 土地구 건물 또는 개량사업은 최고의회가 수시로 측정

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최고의회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병사를 모집할 權限을 가지는데 a .

집은 義務的이다.

장교와 병사는 최고의회가 동의한 時問內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

며 최고의회가 狀況을 고려하여 t.(t간의 장교와 병사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고의회의 견정에 따라야 한다.

최고의회는 휴회할 수 없으며 매번 의사록을 發行해야 한다. 최고의회는

共和國의 공동채무를 지불하고 공동방위와 공공복리를 위해 對備하는 目的으

로 조세, 간접세, 수입세 및 소비세를 부여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며 간접세

수입세, 스비세 등은 양 州 동일하여야 한다.

최고의회는 다수견을 原則으로 하며 議員은 지역정부와 연립정부의 공직겸

임을 禁止한다.

의원의 면책특권 및 블체포특권을 가지며 의장은 최고의회에서 選出되는데

2 년씩 남북교대로 한다.

결국 이 제 2단계는 양 地域政燎가 대내관계애서는 상호 동등한 권리와 의

무를 지니며 상호 특구로서 완전자치권을 行奈할 수 있으나 對外關係에서는

(: 민족전체의 繁榮과 幸福을 추구하는 배달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체에 일정부분

제한받는 단계라 하겠다.

3 ) 제3 단계 :배달민주공화국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수립 -

二元執政府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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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최고의회와 배달연립정부의 機能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정통성과 대표

성을 獲得하고 民族社會의 동질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면 남북州지역정부는 인

구비례의 원칙에 의해 總選擧를 실시하고 l 民族 l 國家 l體制의 배달민주

공화국의 수립을 천명한다.

통일은 그 肉容과 현실성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통일, 가장 후유증이 적

은 統一등으로 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統一政府의 형태는 二元執政府制가 적합할 것이다.

二元執政府制는 국방 . 외교는 국민의 直選投票에 의해 선출된 大統領이 맡

고, 경제 .치안등 내정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맡게하여 국가권력을 六

統領과 국무총리에게 이원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내정으로 인한 여야의 대립

과 이에 따른 混亂이 국가존립에 직접 관계되는 외교 국방에 까지 파급되

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정부형태이다.

즉 二元執政府制는 강력한 도력을 장점으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는 독재화

의 우려가 있으며 내각책임제는 정당의 이합집산과 파당성에 따라 정국안정

을 기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용이하게 平和的 政權交替와 정

국안정을 이를 수 있는 長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二元執政府制는 대통령의 권력집중방지와 함께 오랜 분단으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현실에서 政治發麗과 함께 안정도 도모해야 한

다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元執政府制를 經驗하거나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가 7o 여년으로 가

장 .s_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에이레가 5o 여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프랑 1

스 그리고 최근엔 포르투갈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獨逸 바이마르憲法도 이른적으로 평시에는 의원내각제로 운 하다 r안정과

공공질서가 중대한 混亂과 위협을 받을 때J 대통령에게 긴급권을 주어 직

접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여 二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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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執驗府制를 취친고 있다.

이처럼 二元執鱗府制는 많은 나라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름대로의

特徵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바 一律的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4

음과 같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o 대통령의 임기는 4~7 년으로 국민의 直選投票에 의해 선츨된다.

@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을 i명한다.

@ 국회는 내각에 대해 블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가진다.

騷 대통령은 국가비상시에 緊急權을 가진다.

그러나 이처럼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내정까지 맡으며 평상시에는 내각이 행

정권을 갖고 국회에 責歷을 지는 내각책임제를 운 된다고는 하나 緊急權이

惡用될 경우 대통령이 위기분위기를 造成하여 정국틀안과 독재화를 促進시킬

가능성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없지않다.

따라서 .統一政府에서는 비상시뿐만 아니라 平常時에도 외교 國防에 관해서

는 대통령 에 전권을 주는 대신 대통령의 緊急權과 카常戒嚴宣布시에는 lo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등 평상시는 물른비상시에도내

정만큼은 국무총리에게 强力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에 강력한 권한을 줌으로써 國會가 국민에게 책임

을 지는 내각책임제의 性格을 강화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국민소환제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역비례의 상원출 인구비례의 하원의 양원제로 童營하며 철저한 地

方自治制를 실시한다.

統一國家의 정치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經濟體制이다. 말할 것도 없이

통일국가는 l民族 l國家l體制여야하며 경제체제 역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린늘날 存在하는 경제체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소유형태와 경제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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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基準으로 할 경우 크게 자본주의 시장경계체제, 社會主義 計識經濟體制 夢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으로 나눌 수 있을것인바

통일조국의 經濟體制는 이들의 변증법적 통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크게 보아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와 社會晝義 計創經濟鐘制로 일반적으

로 표현되는 南과 北의 경제체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통일조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적은 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경우 r게획

성이 강한 시장경제체제 J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국,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의 經驗에서도 이의 합리성을 잘 엿볼

수 있다. 따라서 統一祖國의 경제체제는 社會資本主義 등으로 명명할 수 있

겠으며 이는 窮極的으로 민주복지국가건실의 제l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통일조국은 경제성장, 완친고용, 사회보장, 평등한 소득분배 를

최저생활보호, 정치발전등을 이룩할 수 있으며 자립민족경제를 훌룰히 됐어낼

수 있게될 것이다.

여기서 自立民族經濟란 槪念은 사회적 생산력의 담당주체는 民族資本家이며

민족경제의 담당세력은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민족구성원이며 국민경제내에서 自

律的 재생산구조를 갖게점을 뜻한다.

또한 생산수단의 소유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제의 實施등을 통해 隋層問

題를 해소하며 균등한 기회를 주되 개인의 재능과 欲望을 충족시킬 수 있

도록 최대한의 融通性을 기해야할 것이다.

결국 통일조국은 民族.民主.民生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한 福祉民主主義

를 추구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최대한 행복과 인권,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

에 전체민족의 번 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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濯 . 結 言

오늘날 우리 民族은 분명히 分斷構造속에 살고 있다. 이렇듯 체제와 이념

을 달리하는 두 재의 부분를서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分斷構造는 자연

히 부블질서 네부의 사회화과정도 상이할 수 찰에 없게 하 던 바 조국통

일문제도 流一推進의 근거를 민족적 동질성회복과 國家的 동질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民族은 이같은 分斷構造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나치

게 r통일 J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만 집착함으로써 헌실적인 r분단 J의 性

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 못하여 찰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統一論議의 주류를 이루어장던 통일에의 추상적이고 명분

적인 분석단위를 기반으로 하되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분단의 해소방법

등에 科學的인 출점을 맞추는 연구?팀른상의 전환이 _린구된다고 하겠다.

살펴본 바 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통일문제를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해

결방안을 제시하여 찰다. 물른 단순히 統一達成이라는 次元에서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統-政策이나 방

안들이 당장에 期待하는 效果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무익하거

나 실현성이 없는 것이라고 배제해버리거나 비관른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f 이러한 努力들의 상호 변증법적인 發展을 통해서만 통일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統一問題에의 理論的 科學的 접근을 위해 져 硏究에서는 그 가장 구체적

인 형태인 통일방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어떤 意味에서는 r한民族 J , r朝鮮族 J, r高麗族 J으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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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진 우리 民族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r배발J (檀 )을

제시하고 배달민족의 구체적인 정치적 실현으로서 民族 .民主 .民生을 원칙으

로 二元執漆府制의 정부형태를 갖는 배달공동체 건설른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統一方案이 없어서 통일이 안된 것

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의 갈라진 民族構成員들 가슴 가슴에 우리 民族은 역사와 운명 .문화

를 함께 해왔던 r崙를겨레 J 즉 r배달민족J이며 따라서 반드시 하나로 합

쳐져서 우리의 r배달나라 J (檀國 )를 건설해야한다는 民族共同體意識이 강하

게 표출될 때 民族統-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民族統-이 다시 隱土統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民族

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진정한 祖國統一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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